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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 나라의 실물경제를 기계장치에 비유할 때 금융은 그 기계장

치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에 비유되곤 합니다 . 한

동안 우리경제는 윤활유의 기능이 정지된 심각한 금융경색기를 경

험했으며, 이를 두고 하드웨어는 그래도 586급인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도스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형국 이라는 표현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 그 표현에는 소프트웨어 빈약으로는 더 이상 성

장을 담보할 수 없는 지식경제에서는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무

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런 까닭에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어

떻게 하면 향상시키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개별 보험사들은 일

찍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와 리스크관리, 합리적 성과체제 구축 등 지

속적인 내부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차원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 오늘날 국제사회는 상호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

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과거의 명목적 기준에서 실

질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기업을 투자자 및 소비자와 연계

해주는 의사소통수단인 회계정보의 생산기준, 실제로 회계정보를 생

산하는 주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회계정보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감사기준, 그리고 금융감

독기준 등 세계공통의 국제기준들을 제정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도 지구촌 곳곳에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원에서도 국내 금융소프트웨어의 개선 작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 왔으며, 보험 및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주요 경향을 분



석하여 거기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와 향후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

의 하나로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서 담

아내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보험회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서가 없으며, 금번 보고서에

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현안보고서 는 보험회계에 대한 국제기준서

를 제정하려는 기초연구결과입니다 . 아직 최종 기준서가 제정되기까

지는 상당한 여정이 남아 있지만 기준서에 담기게 될 기본원리와

접근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이를 응용하는 데에서 국

내 보험산업에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마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이

런 시각에서 진행된 금번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이 체계적으로 국

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폴 발레리(Paul Valéry)는 홀로 있는 사람은 나쁜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공동체(Society)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

다 . 지식 역시 혼자 쌓을 때보다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

정을 통해서 신지식의 생성과 심화가 촉진된다고 봅니다 . 보험연구

소 연구원들과 익명의 외부전문가 두 분이 세미나 및 심사의견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검토와 비평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자동차보험

담당의 정태윤 선임과 생명보험 담당의 장이규, 정근환 책임도 분야

별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정세창 박사와 김혜성, 노동욱 책임은

OECD와 국제계리인회(IAA) 등의 다양한 해외자료와 현장의 소리를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서간 그리고 외부와의 지식

공유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하며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끝으로 금번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

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2001년 12월

원장 박성욱



요 약

1. 연구의 목적

□ 2005년 시행을 목표로 보험회계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이 진행

중임 .

1995년 이후 세계공통의 실질적인 회계기준 마련 작업이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야는 금융회계기준의 제정작업과 함께 보험회계기준의 제

정작업이 병행되고 있음

현안보고서(Insurance Issues Paper)는 1999년 12월 발표되었으며,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 7일 현재 기준서초안(DSOP)

의 일부가 발표되어 이를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으로 함 .

□ 현안보고서의 구성과 본고의 논의 전개

대 주제 (Category) 기본주제 문단 (pars) 본고

1 Introduction(pars. 1-8), Scope 1-2 8-109 제2장

2 Proj ect Time Table 3 110-115 제1장

3 Recognition and Measurement 4-8 116-432 제2,3장

4 Participating Contracts 9 433-474 제3장

5 Reinsurance 10 475-516 제3장

6 Fair Value Issues 11 517-652 제2,3장

7 Deferred Tax 12 653-66 1 (제3장)

8 Reporting Enterprise and Consolidation 13-16 653-66 1 제3장

9 Interim Financial Reports 17 752-757 (제3장)

10 Presentation and Disclosure 18-20 758-888 제3장



본 연구에서는 현안보고서의 내용과 최근에 일부 발표된 기준서

초안에서 나타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논

의들을 검토하여 향후 제정방향과 기본원리를 파악하는데 목적

을 두며, 국제기준과 국내 보험회계의 현황을 비교하고 향후 과

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 현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 負債의 公正價値 측정에 있음 .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방향은 공정가치(Fair Value)회계임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초점은 보험부채(Insurance Liabilities)의 측정

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상품프로젝트는 새로운 금융회계기준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금융상품의 일부로 인정

하고 보험자산을 금융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기존 금융회계기준(IAS 39)의 틀을

전제로 보험사 자체의 기대치(Entity-specific Value)에 근거한 측

정을 잠정대안으로 제시하고 모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라는 새로운 금융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회계에도 공정가치

(Fair Value) 측정을 도입한다는 단계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음 .

2. 자산 -부 채 회계모형과 부채 의 공정가치 측정

□ 현안보고서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가정들을 현재의 새로운 정보

를 근간으로 갱신하여 부채를 재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대차대조표중심 회계모형(자산-부채방식)

을 도입하고, 매기 기초율을 갱신하여 부채를 재측정하는 체제

(Lock-out Method)를 제시 . 이는 한 번 기초율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측정된 부채를 청산시까지 측정하지 않는 기존의 발행년

도방식(Lock-in Method)과 대조적 .

현행회계는 수익을 판매시점이 아닌 서비스완료시점까지 이연

(Deferral)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도 이연하여 수익에 대응시키

는(Matching) 이연-매칭방식의 손익계산서(P/L)중심 회계로서 자

산과 부채 중심의 공정가치 측정에는 부적절한 방식임 .

3. 국내 보험회계 기준의 향후 과제

□ 현안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차대조표 중심의 공정가치회계는 기준

제정까지 상당한 이행기간이 필요할 것이나, 국내 보험회계에 중

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

국내보험회계는 재보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정의, 현행 기준의

미비한 부분의 보완을 단계적으로 보험회계기준의 변화를 모색

하되 국제기준의 제정방향과 일치되도록 함 .

감독당국의 관심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며, 그 관련 정보는

대차대조표에서 주로 생성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차대조표 중

심 회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준은 감독당국의 이

해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음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문제는 많은 논쟁점들이 산적해 있

어 가까운 장래에 국제기준의 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일단

제정되면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보험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관련 세부 논쟁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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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우리나라 보험회계에서 1998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제정은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각 금융권별로 금융당국에게 일임되었던 보험 등 금

융업의 회계처리가 일반회계기준의 틀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각 금융회계기

준이 다른 일반회계기준 및 타 금융권의 회계기준들과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

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시일 안에 준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준칙은 보험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를 제공하기에는 미비한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감독회계기준과의 역

할 설정에도 상당한 혼란이 엿보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보험회계는 형식상으로는 일반회계기준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감

독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독자적으로 존재하

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일반보고

목적과 감독보고 목적이라는 각각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어느 한 가지 기준으

로는 완전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준

칙이나 감독기준이 각자 추구하는 정보욕구를 충족하는 독자적인 기준체계

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며, 두 기준의 정보이용자가 전

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기준을 단순히 결합하여 생산한 재무제

표 정보의 효용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

회계와 감독회계 제정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서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 현 IASB)1)는 1999년 12월 보험현안보고서(Issues Paper

on Insurance) 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05년 국제보험회계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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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목표로 보험 전 분야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보험회계관행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방식

을 제안하고 있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시장과 보험회사

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국제기준의 영향력 증대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음

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IASB는 동 보고서를 발표한 후 보고서에 대한 응답서 검토과정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제안설명 및 반응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기준서

초안(Draft Statement)을 발표할 예정이다.2) OECD 회의 참가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동 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보험감독, 계리인, 보험사들은 상당한 이견

을 보이고 있으며 중요한 논란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

다고 한다. 향후 구체적인 제정방향을 두고 볼 일이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보험현안보고서는 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논쟁점들을 모두 담고 있다

는 데에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9년 현안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기본

으로 하여 현안보고서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된

IASB의 중간 검토자료들과 최근 일부 내용이 공표된 기준서초안을 검토함

으로써 미래의 국제보험회계기준이 갖출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현재 정식명칭은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다 . 기존의 IASC는 비상임위원체제로서 200 1년 4월에

상임위원 1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명칭을

지금의 IASB로 개칭했으며 국제회계기준서의 최종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 자문기구로서 IASAC를 두고 있으며, 자문그룹 및 실무위원회

(Steering Committee)를 통해 일반 및 특별자문을 받고 있다 . IASC의

IASB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IASC Discussion Paper, 「Shaping IASC for
the Future」와 FASB Comment Letter.(www.iasc.org.uk) 참조. 본문에서는

되도록 IASB로 지칭하나 필요에 따라 IASC를 혼용하기로 한다 .
2) 기준서초안의 일부는 올 연말에 이미 발표되었다. 200 1년 11월16일에 초

안의 제1장~제3장이 공표되었으며, 12월7일에는 제4장~제6장이 발표되

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현안보고서의 틀을 기본으로 논의하고 있

으며, 현안보고서와 다른 초안의 내용들은 본문 및 본문의 주석에서 추

가로 언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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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을 통해서 현재 국내 보험회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

문을 가지고 IASB의 보험현안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왜 국제 공통기준이 필요하며, 보험회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국제회계기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탐구일 뿐만 아

니라 국제회계기준의 맥락에서 보험회계기준 제정 논의가 나온 배경

과 금융상품으로서의 보험상품, 그리고 보험상품이 일반금융상품과

다른 데에서 오는 보험회계만의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라 본다.

2. 보험사 부채에 공정가치(Fair Value) 또는 기업고유가치(Entity-

Specific Value)를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가치회계는 금융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의 핵심 경향으로서 보험

회계에 있어서도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논쟁이 중심주제

가 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도 공정가치 적용 논쟁을 이해

하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의 검토와 IASB의 대안에 맞추어 질 것이다 .

3.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변화에 대응한 국내 보험회계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국제회계기준이 지향하는 바와 현재 국내 보험회계의 차이점을 살펴

보고, 국제기준의 제정 방향에 비추어 본 국내 보험회계의 향후 과제

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본 보고서의 목적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향후 제정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국내 보험회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의 방향과 현행 국내기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고, 향후

국내 보험회계의 전반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기준을 채

택할 경우의 국내 보험회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겠지만 여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론되는 논의의 핵심이며, 이들 논의에 대한

실증적인 비교분석은 완전한 기준서초안의 공개 이후가 바람직한 시

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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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Ⅱ장에서 IASB가 국제보험회

계기준을 제정하려는 배경과 그 기준의 전반적인 체계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하

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IASC 개념서(IASC's Framework)와 이를 바

탕으로 한 공정가치회계(Fair Value Accounting)의 주된 논점과 논쟁의 검

토, 마지막으로 보험사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봄

으로써 찾고자 한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국제회

계기준과 국내보험회계의 세부 사항별 차이를 비교하고, 현안보고서 논의들

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보험회계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향후 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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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1. 국제기준의 출현 배경

가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요구

1998년은 국내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라고

할 수 있다 . 국제자본시장의 고속성장에 비례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

관성 있는 재무보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증권감독자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IOSCO)가 IASC에

게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걸맞는 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및 제정

을 요청한 것이 1995년이었다 .

IASC는 이를 위해 3년간 회계기준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 핵심

회계기준들(Core Standards)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실질

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표 1] 참조), 핵심 회계기준서들 중 제일

마지막으로 제정된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이 완성된 시

기가 1998년말이다 .3)

IASC가 핵심 회계기준들을 제정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기준 자

체 및 기준들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 이는 국제회계기준

(IAS)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모호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과거의 비

3) 현재 IAS 39는 일종의 임시기준서(Interim Statement)로서 보험회계프로젝

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금융상품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종적인 금융상

품의 회계기준을 완성할 예정이다. 200 1년 4월에 기준서 초안(Draft
Statement)이 공표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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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회계기준위

원회(FASB)의 젠킨스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

한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4)

1. 표준 이외의 방식(Alternatives)을 허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야 한다 .

2. 명확하게 표현되어서 기업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

성(Consistency)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업의 주요 거래들을 포함하고, 새로운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Comprehensive)이어야 한다 .

4.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정보이용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정보가 적절하여야 한다.

[표 1] 국제회계기준의 핵심기준들(Core Standards)과 보험회계

IAS 기준서명 (제·개정 년도) 시행일 보험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1997) 1-Jan-99 ◎

2 Inventories (1993) 1-Jan-99

4 Depreciation Accounting (1994) 1-Jan-77

7 Cash Flow Statements (1992) 1-Jan-94 ◎

8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1993) 1-Jan-95 ◎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1999) 1-Jan-00

11 Construction Contracts (1993) 1-Jan-95

12 Income Taxes (1996) 1-Jan-98

14 Segment Reporting (1997) 1-Jul-98 ◎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998) 1-Jul-99

17 Leases (1997) 1-Jan-99

4) Kieso(200 1)에서 재인용 . 원문은 Jenkins, Edmund L ., 「Global Financial
Reporting and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1999, Financial Executive
Summit (Vancouver, B .C., May 2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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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기준서명 시행일 보험

18 Revenue (1993) 1-Jan-95 ◎

19 Employee Benefits (1998) 1-Jan-99 ◎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1994) 1-Jan-84

2 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1993)

1-Jan-95

22 Business Combinations (1998) 1-Jul-99

23 Borrowing Costs (1993) 1-Jan-95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1994) 1-Jan-86

25 Investment Properties (1998) 1-Jan-87

2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Subsidiaries (1994) 1-Jan-90

28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Associates (1998) 1-Jan-90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1994)

1-Jan-90

31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1998)

1-Jan-92

32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1997)

1-Jan-96 ◎

33 Earnings Per Share (1997) 1-Jan-99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1998) 1-Jan-99

35 Discontinuing Operations (1998) 1-Jan-99

36 Impairment of Assets (1998) 1-Jul-99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1998)

1-Jul-99 ◎

38 Intangible Assets (1998) 1-Jul-99 ◎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1998)

1-Jan-0 1 ◎

주: ◎은 보험관련 기준서들을 나타낸 것임.

출처 : Kieso(2001), IASC(1999), Table 1, FASB(199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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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회계프로젝트의 추진

국제회계기준이 [표1]에서 보듯이 핵심기준들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기준들은 보험을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서 다루

고는 있지 않다. 이에 따라 IASB는 1997년 보험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

으며 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5) 구성하여 내놓은 제1단계 연구결과가

1999년 12월에 발간된 보험현안보고서(Issues Paper on Insurance) 다.6)

IASB는 세계 각국의 의견수렴과정(Comment Letter Review)7)을 거쳐

2001년 12월 현재 기준서초안(DSOP;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의 일

부 공표하였으며 내년 초에 나머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2002년 중에

현장 검증단계를 거쳐 2002년 중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2003년 최

종 보험회계기준서(Final IAS)를 제시하고, 2005년 기준서의 시행이라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8)

2.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가 . 보험회사 중심과 보험계약(보험상품) 중심의 회계

5) 실무위원회는 의결권을 지닌 9명의 실무위원들과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위원들은 주요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증

권감독자기구(IOSCO),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국제계리인회(IAA), 미

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US FASB), 유럽평의회(EC)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6) 현안보고서는 20개 주제, 83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본문(제1권)과 구체적

인 예시와 용어해설, 각국의 회계제도 등으로 구성된 부록(제2권)으로

발간되었다.
7) IASB는 1999년 말에 보험현안 보고서 를 제시하고 2000년 5월31일까지

각국으로부터 138개의 응답서(Comment Letter)를 받았다.
8) IASC(1999), par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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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IASB는 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하여

기존의 보험사(Insurer) 중심의 회계에서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중

심의 회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범위

[그림1]과 같이 IASB는 보험사의 보험계약(A)은 물론 보험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보험관련거래(B)도 보험회계기준의 대상 범위로

하고 있다.9) 반면에 일반거래(C)는 보험사라고 해서 일반기업의 회

계처리와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다른 국제회계기준

서를 적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있다는 근거에서 일반거

래를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는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적 이유가 아닌 회계상 이점을 활용한 임의

적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

그러나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서 각종 감독요건의 적용

과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보험사 재무보고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회계기준이 보험사의 비보험거래도 다루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10) 국

내 보험회계의 경우 현행 준칙은 A, C형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

고, 보험사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 B형 거래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감독회계는 A, C형 거래만을 다루고 있으며, 유사보험

9) IASC(1999), para. 11.
10) IASC(1999),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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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독권 제약으로 B형 거래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험, 은행과 증권간 공통영역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겸업화

(Financial Convergence) 추세와 감독권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있는 유

사보험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사의

특수한 재무제표 양식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C형 거래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다.11) 다만, 현재 국내 회계

기준은 업무영역별로 규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제기준이 지향하는 일종

의 통합기준으로의 전환은 보험 이외에 은행, 증권 등 다른 분야와의 조율

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국내 적용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나 . 금융상품과 보험계약

보험계약중심의 회계기준을 전제로 할 때 보험계약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의 문제가 남는다. 핵심기준이 보험을 직접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2(재무제표상 표

시와 공시)와 IAS 39(인식과 측정)는 다음과 같이 금융계약과 보험계약을

정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금융상품의 범주로 인정하면서도 적용 대상에서

는 제외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이란

계약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계약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 및 지분증

권을 가져오는 계약이다. (IAS 39)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이란

보험사가 특정기간 안에 일어나거나 발견된 사건이나 환경으로 인하

여 사전에 지정한(identified) 손실리스크(risks of loss)에 노출되는 계약

11) 오기원(200 1),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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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이다. 손실리스크에는 사망(연금의 경우 생존), 질병, 장해, 재물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상해, 사업중단(기업휴지) 등이 포함된다 .12) (IAS 32)

IAS 39의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계약 역시 계약상 권리나

의무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금융상품의 유·출입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융상

품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러나 IAS 32의 보험계약의 정의에서 손실리스

크는 가격리스크(Price Risk)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

계약을 일반금융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격리스크만을 갖는 파생상품

이나 재무리스크(Financial Risk)만을 지니는 경우를 보험계약에서 배제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4)

따라서 현안보고서에서는 보험계약을 다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내용이 공표된 기준서초안(DSOP)에서는 현안보고서의 정의에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을 반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이란

"계약의 일방(보험사)이 사전에 지정한(Specified)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경우

(Adversely Affects)]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보험리스크(Insurance Risk)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특정 이자율, 증권가격, 현물가격, 환율, 물가 및 이율 지수, 신용등급

이나 이와 유사한 변수 등의 변동만을 초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15)

12) IASC(1999), pars. 13-14. 및 para. 13의 주(Note) 참조.
13) IASC(1999), pars. 527-528., para. 537. 금융상품 실무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f Financial Instruments Proj ect)의 토론서 pars. 6.23-6.26 인용

문 참조 . 이에 대해 보험계약은 장기생산이나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리

스크와 유사하여 금융상품 실무위원회 의견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
IASC(1999), pars. 530-532.

14) IASC(1999), pars. 16-18., 25.6. 이와 관련하여 IASC는 보험회계기준에서

보험계약 이외의 금융상품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는 금융상품회계기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pars. 95-109.
15) 현안보고서의 정의는 도박(Gambling)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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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의 정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험리스크의 이전으

로 정하고 있다. 현안보고서는 정의에서 여기서···변동만을 초래하는

재무리스크를 보험리스크와 구별하고 있으며, 가격리스크만을 가지는 파생

상품을 제외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계약임을 명기하고 있

다. 여기서 보험리스크란 사건 발생의 빈도(Occurrence)나 심도(Severity)가

당초 예상과 다르거나 그 이외에 발생사건의 보험금진전(Development)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이다.16) 여기에 기준서초안은 보험리스

크를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경우] 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추가

하여 보험계약을 도박 등과 구분하고 있다. 현행 국내 보험회계는 보험계

약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어 보험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사실상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7)

한편 보험계약은 보험리스크 이외에 최소 환급금의 보장, 보험료 투자

등에 따르는 재무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이나 투자수익 등이

지수 또는 이자율 등에 따라 변동하는 파생상품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18) 이에 대해 보험계약의 정의는 보험리스크가 배제된 계약을 그 형

태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매우 미세한 보험리스크만 지녀도 보험계약으

대해 비판자들은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을 정의에서 감안하지 않

은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IASC(1999), para. 25.1. 따라서 최근 일

부내용이 공표된 기준서초안에서는 정의에 [ ]부분을 추가하여 보험계

약의 정의를 보충하고 있다 . IASB(2001), Principle 1.2, para.1.19.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IASB(200 1), Principle 1.2., pars. 1.35-1.37. 참조.
16) 기준서초안에서는 불확실성, 즉 리스크는 보험계약의 핵심으로서 계약

체결시에 (1) 사전에 지정한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여부, (2) 특

정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는 (3) 사건 발생시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세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가 불확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IASB(200 1), principle 1.2., para.1.24.
17)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 2-3. 이는 보험사 중심의 미국기준(SFAS60,

para.1)을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오기원(2000), p .440.
18) 보험파생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엄창회(2000), pp .30-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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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느냐이다. 현안보고서는 재보험을 두 보험사간의 보험계약으로

정의하고 보험리스크의 전가 여부에 대해서 원수보험과 동일한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19) 보험리스크의 양에 대해서는 기준서초

안에서 충분한 보험리스크(Sufficient Insurance Risk)"가 있어야 함을 제

시하고 있다.20) 한편 IASB는 보험리스크가 보험계약 시점에는 존재했지만

기간 중에 리스크가 소멸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이를 보험계약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자를 계약상 권리와 채무가 소멸될 때

까지 보험계약으로 인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 1)

현안보고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형태로서 재물보험, 제조물

배상책임·전문직배상책임·민·형사소송비용담보, 생명보험, 연금, 장해

및 의료보험, 이행·입찰보증, 제조물보증, 권원(부동산소유권)보험, 여행보

험, 대재해채권(CAT Bonds), 재보험 등을 예시하고 있다.22) 반면 보험리

스크가 없는 보험계약과 파생상품은 형태는 보험계약일지라도 보험계약의

19) IASC(1999), pars. 38-42.
20) 이에 대해 기준서초안은 계약이 충분한 보험리스크를 초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여기서 충분한 보험리스크는 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caus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present value of the insurer's net cash flows arising from
that contract) 것으로서 사건의 발생확률과 그에 따른 결과 모두(the
probability of the event and the magnitude of its effects)를 고려해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 IASB(200 1), Principle 1.3, para. 1.44, 이에 대한 예시

는 para. 1.47. 참조 .
2 1) IASC(1999), para. 46.과 IASB(2001), principle 1.4(Changes in the Level

of Insurance Risk) , para. 1.54.
22) 현안보고서와 달리 기준서초안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신용보험을

포함한 지급보증을 보험계약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보험계약의 정의

를 수정함에 따라 도박을 보험과 구별함은 물론 날씨파생상품을 보험

계약에서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다 . 한편 연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

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기는 하지만 IAS 19(근로자급부제도), IAS 26(퇴
직급부제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보험회계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

고 있다 . IASB(200 1), Principle 1.2., para. 1.38., Principle 1.5., para. 1.58.,
para.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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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로, 자가보험은 보험계약 자체가 없으므로 보

험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예시하고 있다.23)

그러나 보험권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단순히 보험리스크와 리스크의

이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풀링, 장기보증,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나 계약지속(갱신)의 옵션, 확률추정을 통한 가격결정 등 다양한 특성을 포

괄하여 금융계약과 차별화해야 함을24)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

안보고서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찬반 논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다.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보험계약의 분리회계 여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또 하나 살펴 볼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충분한

보험리스크를 지니고 있어야 보험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험리스크

와 재무리스크, 내재 파생상품 등이 섞여있는 경우(Bundling) 해당 계약

전부를 보험계약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안보고서는 기존 회계관행

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었다.

보험계약에는 사망급부와 같은 보험요소와 더불어 투자요소를 결합한

보험상품들이 많다. 국내에서 보험요소만을 갖는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

보험요소와 투자요소를 결합한 상품은 저축성 상품으로 불린다. 이 경우

저축성상품의 경우 그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다.

분리의 논리는 보험산업과 자산운용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간 유사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품의 법적 외형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를 기준으로 유사한 내용은 그 회계처리도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크인수에 따른 보험료수익과 투자상품에 따른 투자수

익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 IASC(1999), pars. 25.9-25.10., IASB(200 1), Principle 1.2., para. 1.39.
24) Chambers(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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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그러나 복잡한 보험상품을 상당한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분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감독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하나

의 상품의 보아 동일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미

국의 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하나의 인식·측정기준을 적용할 때 요소

간 분리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25)

또한, 분리(Unbundling)문제의 연장으로서 IAS 39에서는 혼합증권

(Hybrid Securities)의 경우 주 계약(Host Contract)의 특성 및 리스크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리스크를 지니는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도

록 하고 있다. 후자의 파생상품을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이

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금리연동이나 절대적 이자율로 투자수익을 보

장하는 경우 그 자체가 보험리스크를 수반하지는 않을 때 이를 보험계약과

분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안보고서는 보험계약의 요소별 분리(Unbundling)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후 IASB는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공시되거나 계약조건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

준서초안에서는 분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26) 그러나 내재

파생상품의 경우는 보험리스크를 수반하지 않고 주 계약과 별 관계가 없으

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27)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8)

한편, 제Ⅲ장에서 살펴 볼 보험계약에 공정가치 측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이상 분리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

25) NAIC(2000), p .7., IASC(1999), pars. 50-51., pars.4 11-4 12.
26) IASB는 보험계약의 투자요소 분리(Unbundling)라는 현안보고서의 입장

을 철회하였다 . IASC(2000), IASB(200 1), Principle 1.6, para. 1.72.
27)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가, 이자율, 온

도변화 등 하나 이상의 기초변수(Underlyings)와 하나 이상의 거래단위

(Notional Amounts)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초기 순투자금액(Net
Initial Investment)이 거의 없다 .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역사적 원가

주의에 따른 파생상품의 재무제표 표시가 정보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정

보를 제공해왔고 금융상품회계의 개정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
28) IASC(1999), pars.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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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계기준의 기본 골격(Bare Borne)

가 . 회계기준개발의 출발점: 개념체계

모든 회계기준의 개발은 개념체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 현안보고

서에서도 보험회계의 국제기준을 개발하는 출발점을 IASC의 개념서

(IASC's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로 삼고 있다 .29)

[그림 2] IASC의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그림2]는 IASC의 개념체계를 표현한 것이다 . [그림2]의 최상위에

나타나는 재무회계의 목적은 수많은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

을 내리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 그리고 상태의 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 여기서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란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종업원, 채권자, 기타 외상거래자, 고객(보

29) IASC의 개념서는 상당부분이 미국 FASB의 회계개념서(SFAC)를 기초

로 하고 있다. IASC, 미국 등과 국내 회계개념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한국회계연구원 개념체계연구팀 등(200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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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정부와 소속기관(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

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30)

재무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ASC개념서에서는 [그림2]의

초석을 이루는 회계공준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3 1) 첫째,

기업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가까운 장래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것이고 이 경우 청산이나 사업의 상당한 규모를 줄일 필요나 의도

가 없다는 가정으로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재무제표가 중단기준

(Break-up Basis)에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발생기준

(Accrual Basis of Accounting)이다 . 이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수반

하지 않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인식하고 해당 기간의 재

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이러한 기본가정에서 산출되는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질적 특성을 갖춰야 한다 . 산출되는 정보는 이용자

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Understandability),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적절한 정보이어야 한다(Relevance). 또한 그 정보를 이용자가 신뢰

할 수 있어야 하고(Reliability), 정보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여러 회계

기간들의 정보들과 비교가 가능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기업의 재

무제표 정보와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Comparability).

물론 이러한 4가지 특성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때로는 적

시적절한 정보와 충분한 증거력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간의

경우처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 [그림3]은 [그림2]의 정보 유용성

을 보다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

30) IASC(1999), para.12 1, para.131, pars.133-136, para.667. 자세한 사항은

「The Jenkins Report」(www.aicpa.org), 한국회계연구원(2000) 참조 .
31) 회계개념서마다 기본 가정에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며, 흔히 기본 가

정인 계속기업과 기간별보고(발생기준) 이외에 경제실체와 화폐단위측

정도 추가되고 있다 . 한국회계연구원 개념체계작업반 외(200 1), p .17.
32) IASC(1999), para.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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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ASC 개념체계의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출처 : IASC(1999), pars. 123-125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이러한 특성을 지닌 정보들은 [그림2]의 오른쪽에 보이는 자산

(Asset), 부채(Liability)와 자본(Shareholder's Equity), 그리고 수익

(Revenue)과 비용(Expense)이라는 5가지의 정보형태로서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된다 . IASC개념서는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

의 잔여지분(Residual Interests)으로 정의하고, 수익과 비용을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33) 결과적으로 현안보고서는 대차대

조표의 인식에 있어서 보험계약이 자산이나 부채를 가져왔느냐 여

부 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 IASC개념서는 자산과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4)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생긴 자원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이로부터 미

33) IASC(1999), pars. 127-128., IASC 개념서(The Framework), para. 49.
34) IASC(1999), para.128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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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래의 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기업의 현재 채무로서 경제적 효익을 가지

고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서 그 채무의 청산을 기대하는 것이다 .

나 . 대차대조표 중심의 인식·측정체계: 자산-부채방식

회계에서 인식(Recognition)이란 특정 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이냐 를 의미한다 . 지금까지 보험회계에서는 추정이 어려운 원가

를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측정이 가능한 수익과 연계하여 인식하는

이연-매칭방식을 적용해왔다 . 한편, 회계에서 측정(Measurement)이란

재무제표에 표시할 항목을 얼마로 표시할 것이냐 를 의미하는 것이

다 . 기존의 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s)를 적용해왔다 .

그러나 금융권의 신상품 속출로 역사적 원가방식은 재무제표

정보의 적절성을 약화시켜 왔다 . 이에 IASB는 모든 금융상품의 공

정가치 측정을 대전제로 하여 금융상품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5)

금융상품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측정도 이런 맥락에서 나

온 것이다 . 이에 따라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

은 이연-매칭방식(Deferral-Matching Approach)36) 대신 자산-부채방식

(Asset-Liability Approach)을 인식체계로서 제시하고 있다 .37)

이연-매칭방식이 손익계산서 중심의 접근방식이라면 자산-부채방

식은 대차대조표 중심의 접근방식으로서 캐나다와 호주의 방식과

35) IASC(1999), pars. 174., 556. 금융시장의 공정가치 적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 및 IASC(1999), para. 52 1. 참조.
36) IASC(1999), pars. 154., 162. 여기서 이연(Deferrals)이란 당기 현금계정에

는 반영되었지만 당기의 수익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수익의 발생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
37) IASC(1999), para. 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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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그림4] 참조).38) 실제로 현안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보험료

수익의 이연과 미경과보험료를 통한 부채인식이 아니라 부채 자체

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39)

[그림 4] 이연-매칭방식과 자산-부채방식

다 . 보험부채의 측정에 초점 :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공정가치(Fair Value)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자발적인 거래당사

자들(Knowledgeable and Willing Parties)이 공정거래(Transaction under

Arm's Length Rule)를40) 통해서 자산을 교환하고 부채를 청산할 때

의 금액을 의미한다 . 다시 말하면 공정가치란 기본적으로 시장을 전

제로 해서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자발적인 거래 의

지를 가지고 외부거래나 내부거래라는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

38) Chambers(200 1). Pelletier(200 1).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NAIC는 현

안보고서의 자산-부채접근방식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고 비판한다 . NAIC(2000).
39) IASC(1999), para. 313.
40) 말뜻 그대로를 옮기면 제3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간

의 거래 등에서도 제3자와 거래할 때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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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한 거래를 행할 때 결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IAS 32에서는 금융상

품을 거래가 활발한 시장(Active Market)에서 판매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받거나 지불할 금액을 시장가치(Market Value)로 정의하고 있어

서 시장에서 자산과 부채가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시장가치와 공정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1)

IASC개념서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속성(Measurement Attributes)으

로서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현행원가(Current Cost), 실현가치

(Realisable Value), 현재가치(Present Value)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

다 .42) 이러한 4가지 측정속성들은 모두 상황에 따라서 특정 시점에

서의 공정가치(Fair Value)를 나타낸다 . 그러나 역사적 원가는 최초

인식 이후에는 공정가치와 같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현행원가와

실현가치는 현재거래를 전제로 할 때 공정가치의 근사치라고 볼 수

있다. 현재가치는 장래현금흐름과 이자율 가정이 시장참가자들 이

사용하는 가정과 동일할 경우에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유용한 도구라

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실무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IASB는 이를 손해보험에

까지 확장하고 있으며,43) 그렇게 측정된 현재가치가 공정가치(Fair

Value) 또는 기업고유가치(Entity-Specific Measurement)44)여야 한다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5) 현재가치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4 1) IASC(1999), para. 168. 시장가치가 공정가치와 동일할 때 이를 공정시

장가치(Fair Market Value)라고도 부른다.
42) IASC(1999), pars. 169-17 1. 공정가치회계를 흔히 時價會計라고도 언급하

지만 현안보고서에서는 현행가치 또는 시가(Current Value; 時價)의 정

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현행가치

는 때로는 현재의 측정치라는 의미로서 공정가치와 비슷하고, 때로는

역사적 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43) IASB(200 1), Principle 3.1, pars. 3.47-3.50.
44) 감액자산을 다루고 있는 IAS 36에서는 이를 사용가치(Value-in-Use)라고

언급하고 있다 . IASC(200 1), IASB(200 1), principle 3.1., para. 3.1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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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구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기업고유가치가

공정가치와 다른 점은 현재가치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할 때 적

용하는 가정이 공정가치처럼 시장참가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이 아니

라 기업 고유의 가정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 예를 들면, 특정 보험사

만이 특정 위험률에 대한 기대치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기초

로 한 미래의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46)

그런데 보험회계가 이렇듯 보험사 부채의 측정에 대부분의 논

의를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IA SB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그림5] 참조).

[그림 5] IASB가 추진중인 프로젝트와 보험회계의 초점

45) 현안보고서는 공정가치의 강제화에 대하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이를 기준서초안에서는 IAS 39의 존속을 전제로 기업고유가치를, 공정

가치를 채택할 새로운 금융기준서(IAS 39 대체)를 전제로 공정가치를

채택한다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IASB(200 1), para. 1.87.,
principle 3.1, pars. 3.3-3.4.

46) 즉, 해당 보험사 이외에 시장참가자들은 얻을 수 없는 현금흐름정보를

보험부채의 측정에 반영하는 경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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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ASB는 보험프로젝트 이외의 주요 프로젝트로서 금융상품프로

젝트와 현재가치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안보고서는 IAS 39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상품 회계기준서 공표를 전제로 하여 보험회계기준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신 회계기준서의 적용대상에는 보험사의 금

융자산도 포함된다([그림5] 참조). 따라서 보험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

(Insurance Liabilities) 의 인식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47)

또한 현안보고서는 보험부채의 측정이 보험자산의 측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급부가 배당부 보험계약이나 투자

형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특정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48)

47) 최근 발표된 기준서초안(DSOP)에서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다만,
IASB(구 IASC)는 현안보고서의 입장을 완화하여 기존 금융상품회계기

준서 IAS 39의 존속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기업고유가치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금융상품회계기준서가 공정가치를 취할 경우 보험부

채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두 가지 대안을 명시하고 있다.
48) IASC(1999), para. 180. 이는 부채측정과 자산측정에서 측정기준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측정에서 자산운용수

익률의 영향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다 . 제Ⅲ장에서 이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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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보험부채의 측정

1. 보험계약으로 생성되는 부채의 인식49)

가 . 미소멸리스크준비금과 수익의 인식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채로서는 보험사고의 결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인 미지급보험금(Claims Payable),

당기에 들어 온 보험료로 보장하는 기간 중 당기 이후의 보장기간

동안에 발생할 보험사고에 대한 채무와 미래의 잔여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보험사고에 대한 채무가 있을 수 있다([그림6] 참조).

[그림 6] 회계기간에 따른 보험료 구분과 보험기간에 따른 부채

49) 현안보고서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구분을 인정하고 그 본질을

기간으로 인식하여 1년을 기준으로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손해보험의 대재해 및 안정화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동일

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후 IASC는 손·생보 회계처리의 분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하고IASC(2000), 최근 발표된 기준서초안(DSOP)
은 모든 보험 형태에 대하여 단일의 인식·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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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항목들 이외에도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로서 인식

되는 항목들에는 생명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현금을 받

거나 지급할 계약상 순권리나 순채무가 발생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는 미해결 보험사고의 잔존물 및 구상(Salvage and Subrogation)을 통

한 회수금과 기존 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미래 사고의 잠재적 회

수금이 발생한다 . 마지막으로 부채의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

계약비가 있을 수 있다 .50) [표2]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

표에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

[표 2] 보험사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

자 산 부채 및 자본 국내 부채계정

- 현금·현금등가물

- 투자자산

- 고정자산

- 무형자산

- 기타 ···

- (이연신계약비)

- (구상채권)

···

- 미지급보험금

- 미경과보험료

- 보험료적립금

- 기타 ···

···

-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

√보험료적립금

√···

- (비상위험준비금 : 손보)

- 보험미지급금(기타부채)

- 기타···- 자본

[표2]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미지급보험금(Claims Payable) 채

무는 보험사건이 발생하여 보고는 되었지만 아직 지급되지는 않은

기보고 발생손해액(Active or Reported Claims; Outstanding Claims)과

보고조차도 되지 않은 미보고 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Claims) 및 그에 따른 사고처리비용(Legal and Adjuster's

50) IASC(1999), para. 289, para. 403. 배당부계약의 미할당잉여금의 부채계

상에 대해서는 본문의 기타 현안에서 다루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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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는 IBNR을 인

식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보험금에 수반되어 손해보험에서 인식하

는 잔존물과 구상권도 인식하지 않는다 .

현안보고서에서는 미지급보험금 채무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51), 여기에서 파생되는 손해보험의 잔존물 및 구상권은 자산

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구상권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순변제

이고, 보험금지급과 동시에 발생하는 잔존물 처분과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정 회수금액은 부채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안보고

서의 논리다.52)

현안보고서의 구상권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은 자산의 예상 회

수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IAS 37과는 대조

적이다 .53)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미지급보험금을 책임준비금의 지급

준비금계정과 기타부채의 보험미지급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구상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은 자산인 구상채권으로 인식

하고 있다([표2] 참조). 국내 보험회계가 동일한 미지급보험금을 보

험금 지급의 확정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은 일반 정보이용

자에게 있어서는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54) 구상채권

의 자산인식도 현안보고서의 제안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의 기간구분 공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당기에 들어 온 보험료(Current Premium)는 경과

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로 구분하고,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할 수

51) IASC(1999), para. 296.
52) 기준서초안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들 권리가 과거 사건의 결

과로서 보험사의 통제하에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가능성이 높고 측정

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제시하고

있다 . IASB(2001), Principle 4.9., para. 4.166.
53) IASC(1999), pars. 336-340.
54) 오기원(2000), p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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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험사고에 대한 채무를 미경과보험료적립금(Provisions for

Unearned Premium)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인 손

해보험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부채 중 미지급보험금과 미경과보험

료적립금이 사실상 보험계약에 대한 총 부채인 책임준비금(Policy

Reserve)을 구성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이연-매칭방식과 자산-부채방식은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접근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 이연-매칭(DM)방식

에서는 계약개시 시점에서 미경과보험료를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기

간 전체에 걸쳐서 미경과보험료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를 보험료

수익(Premium Revenue)으로 인식한다 . 이는 보험계약을 장기서비스

계약으로 보고 소득획득과정(Earning Process)이 보험계약의 끝에서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을 판매한 시점에서

는 어떤 이익도 인식하지 않으므로 초기에 들어 온 보험료의 수익

인식을 이연한 후 보험계약기간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상각함으

로써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55) 수익의 이연은 당연히 이에

매칭되는 비용도 이연하게 되는 것이다([그림4, 6] 참조).

현재 국내 보험회계에서도 보험료의 납입응당일이 도래하면 이

를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그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미경과보험료적립

금계정으로 계상하면서 해당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는 미경과분을 수익의 차감이 아니라 비용으로 다시 계상하는 논

리상 문제가 있으나 미경과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 미국의 회계기준과 손익에서는 결과적으로 같다.56) IBNR

55) IASC(1999), para. 297., pars. 302-311. 기준서초안에서도 이를 보험부채

의 원가기준(진입가치) 측정에 따라 보험료수익을 이연하고 있다고 보

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IASB(200 1), Principle2.2, para 2.8, 2.9.
56)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0, 23. 오기원(2000), pp .445-446. 즉, 현금 XX /

보험료수익 XX 로 계상된 후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미경과보험료준비

금적립(비용계정) XX / 미경과보험료준비금 XX 로, 미국의 경우는 보

험료수익 XX / 선수보험료(부채계정) XX 의 조정이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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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준칙에는 언급이 없고 감독규정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

반면 현안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자산-부채(AL)방식에서는 수익

(또는 손실)이 부채의 변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매칭과정에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부

채가 발생하지만 이때 인식할 부채는 떠맡은 리스크의 가치를 반영

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채 자체를 계상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된 부채를 미소멸리스크준비금 으로

지칭하고 있다 .57) 이 준비금은 미지급보험금을 비롯해서 미경과보험

료와 보험료결손(Premium Deficiency)준비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

로서([그림7] 참조) 시간에 걸친 리스크의 감소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보험료결손의 개념이 없다 .

[그림 7] 이연-매칭방식과 자산-부채방식의 보험부채의 인식

<이연-매칭(DM) 방식 > < 자산-부채(AL) 방식 >

미지급보험금(Claims Payable)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 =

미소멸리스크준비금

(Provisions for Unexpired

Risks)(보험료결손금; Premium Deficiency)

출처 : IASC(1999), para. 299. 참조.

따라서 자산-부채방식에서는 보험계약의 판매시점에서 손익을 인

식한다 . 즉 보험계약의 개시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확정에 따라

57) 현안보고서는 모든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단기

(손해)보험의 미소멸리스크준비금 역시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한 현재가

치일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보험료결손이란 미경과보험료부채가 미

소멸리스크준비금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된다 . IASC(1999), para. 297,
para. 313. 이는 현재가치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단기보험에서도 보험료

결손을 인식하는 미국(SFAS60 pars. 34-35)이나 현재가치를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험의 예정이자율에만 보험료결손을 적용하는 국내 보

험회계(보험업회계처리준칙 16.)와 차이가 있다. 오기원(2000),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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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의 측정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기간 말에 다시 추정되는 보험부채의 변동

에 따라 비용이 재산정되는 것이다 .58) 이는 수익과 비용의 매칭에

따른 기존의 기간손익계산의 관점과 대비된다 .

나 . 보험료적립금 채무(Liabilities for the Future Benefits)의 인식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과 같은 장기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당기 보험료에 의한 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잔여 보험계약기간에 발

생할 수 있는 보험사건에 대한 채무를 추가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6] 참조). 흔히 보험료적립금으로 인식되는 이 부채는 두 가지 방식

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하나가 과거거래의 누적개념으로 보는 소급

법(Retrospective Method)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 보험료의 유입과 미

래 보험금(급부)의 유출에 초점을 맞추는 전진법(Prospective Method)이

다.59)

소급법은 측정일까지 누적된 보험료의 가치에서 누적된 보험금

의 가치를 차감한 부분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본다 . 이에 따라 보험료

는 부채의 증가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해당 예치금의

반환과 예치금을 초과하는 순급부의 지급으로 보고된다 . 소급법은

유니버셜, 유니트링크, 변액, 지수연동 보험60) 등의 출현으로 보험사

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기간 변경과 어느 정도의 재량이 허용되면

58) IASC(1999), pars. 314-317.
59) 현안보고서에서는 소급법과 전진법 방식을 각각 보험계약자 예치금방

식(Policyholder's Deposit Approach)과 보험계약자 급부방식(Policyholder's
Benefit Approach)으로 부르고 있다. IASC(1999), para. 416. 한편 위 두

방식은 보험실무의 순보험료식(Pure Premium Method) 준비금을 적립하

는 두 방식인 과거법과 장래법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순보험료가 아

니라 영업보험료방식(Gross Premium Method)을 택하고 있다 . 순보험료

식 준비금(Policy Reserve)과 관련해서는 Black & Skipper(2000). 참조 .
60) 이들 상품의 특성 및 최근 동향은 손성동·김태근(200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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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차 보편화된 방식이다 . 반면에 전진법은 미래 예상보험금의 현

재가치에서 미래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을 부채로 인식한

다 . 전진법에서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수입으로 보고하고 보험계약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6 1)

IASB는 향후 들어 올 예상보험료의 현재가치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예상보험금과 계약관리 및 보험사고처리 비용을 합한 금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미래의 보험부채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 전진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62) 그런데 위의 개념은 기

존의 순보험료(Net Premium)가 아니라 영업보험료(Gross Premium)를

의미하는 것으로 캐나다나 호주의 방식과 유사하다 .63) 즉, 현금흐름

에 있어서 미래의 가능한 모든 관련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

국내 보험회계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보험계

약으로64) 인하여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관련비용의 현재가치

6 1) Black & Skipper(2000), IASC(1999), pars. 4 16-420, IASC(1999b), p .35. 생

명보험협회·삼일회계법인(1990), pp .4.48-4.49. 참조 .
62) IASB(200 1), Principle 3.1., pars. 3.34-3.39. 한편 현안보고서는 소급법으

로 산정한 부채는 최소한 전진법의 부채에서 계약자가 사망 이전에 계

약을 해지할 경우 적용하는 현금가치(해약환급금)를 차감한 것과 같아

야 한다는 현금가치하한(Cash Value Floor; Deposit Floor)을 제시하고

있다 . IASC(1999), para. 427. 이에 대해 IAA는 현금가치하한은 오늘 모

든 계약자가 해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직 일부 계약자만이 계약

을 해지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손익계산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소급법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

다 . 이에 기준서초안에서는 하한을 폐기하고 있다 . 본문의 [부록1] 참

조 . Chambers(200 1), IAA(2000), 현금가치란 평준보험료를 적용하는 데

서 오는 실제 위험수준의 이상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보험료 사전적립

(Pre-funded Mortality Charges)에 근거하는 것이다. Black & Skipper(2000),
p .754. 참조 .

63) 호주는 영업보험료방식(Gross Premium Approach)을, 캐나다는 증권보험

료방식(Policy Premium Method)을 채택하여 부채를 계산하고 있다 .
Pelletier(200 1), 장이규(200 1),

64)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IASC의 잠정안인 1년 기준 이외에도 환급금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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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의 측정

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미래 순보험료(Net Premium)의 현재가치

를 차감한 금액을 부채계정인 보험료적립금계정([표2] 참조)으로 인

식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경우 적용하는 기초율은 매기 계속하여 적

용하도록 하는 발행년도방식(Lock-in Method)을 취하고 있다.65)

다 . 대재해준비금과 안정화준비금 : 손해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은 리스크의 풀링과 분산에 의존하고 있다 . 대규

모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정상적인 경우 개별계약들의

리스크의 합보다 작다 . 그러나 손해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발생빈

도는 낮으나 심도가 매우 높은 지진, 태풍 등과 관련된 대재해의 경

우는 그 예외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들은 대재해준비금이나 안정화준비금(Provisions for Catastrophe or

Equalization)을 보험사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66)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비상위험준비금([표2] 참조)을 적립하고 있다 .67) 문제는 비상위험준

보험기간 중 보험료와 위험률간의 비례성을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구

분 기준으로 삼고 있다 . 즉 장기보험을 보험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시

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

간별 보험료와 기간별 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은 보험계약 중의

하나로 정의하고, 기타 보험계약을 단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

업회계처리준칙 3.(다, 라). 본고의 [부록2] 참조 .
65) 소급법도 가능하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 15., 15-1, 15-2. 반면 감독규정

에서는 소급법 또는 전진법으로 계산된 순보험료식 준비금에서 이연신

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인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의 대차대조표일까지의 해약환급금으로서 표준이

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감

독업무시행세칙제75조 및 별표17.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
66) IASC(1999b), 부록E. 참조.
67) IASC(1999), para. 350-352.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매기

계속적으로 적립하고 업계관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사고가 발

생하면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회계처리

준칙 18.,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제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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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 등이 이익평준화장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동 준비금이 과연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

부채인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험사가 대재해보험료를 구별하여

미래 대재해손실에 대비한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이 금액의 주주 배

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68) 계약이 형식상으로는 한 기간

만을 담보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서 공간적

이라기보다는 시간에 걸쳐서 분산을 가능하게 하며, 원가와 수입을 장

기간에 걸쳐서 대응시킴으로써 이 준비금이 보험사의 장기 수익성

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69)

반면에 부채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당기 말 이후에 발생할 대재

해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의 현재 채무는 없으므로 그 준비

금은 IAS 37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채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 대재

해와 안정화 준비금은 손실 변동과 리스크를 시간에 걸쳐 분산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단일 기간동안 미래의 대재해(또는 예상

치 못한 경험)가 다른 기간들의 대재해와 독립적이라면 보험사는 대재

해가 발생했다고 부채를 줄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70) 이에 대해서

IASB는 기본적으로 대재해 및 안정화준비금이 부채가 아니며 자본(주

주지분)계정의 별도항목 등으로 하여 나타내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나

타내 기준서초안에서도 그 부채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7 1)

68) IASC는 일본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

지 않다고 본다.
69) IASC(1999), para. 353. 최근 국제계리인회는 지급여력과 관련하여 이러

한 보험사의 리스크를 Event Risk"라고 하여 보험리스크와 구분하고

있다 . Buck(2001).
70) IASC(1999), para. 354.
7 1) 현안보고서의 유보적 입장은 기준서초안에서 부채가 아니라는 입장으

로 확정되었다. IASB(2001), principle 2.2, para. 2.9., Principle 4.10, pars.
4.174-4.179. 이에 대해 IAA는 안정화준비금(Provisions for Equalization)
은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이익을 평준화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재무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IASC의 전진법(Prospective Approach)체계에

서 타당하지 않지만, 대재해준비금(Provisions for Catastrophe)은 유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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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신계약비의 이연(Deferral of Acquisition Costs)

신계약비는 부채의 측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이연-

매칭방식에서 기존의 회계처리는 신계약비를 이연하는 것이었다 . 반

면, 감독회계에서는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신계약비를 당기비용 처리

하도록 하여 많이 팔수록 손실이 나는 모순이 발생했다([표3]의

(1) 당기비용 회계처리 참조).72)

그러나 신계약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거두어들일 수 없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계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재

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 . [표3]은 신계약비

와 앞서 언급한 보험료결손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표3] 1)의 (2)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보험료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 이는 수익과 그와

관련된 원가를 연계하여 그 금액들을 보험급부가 제공되는 기간 안

에서 인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유사하

게 신계약비를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원가로 보기도 한

다 . 즉, 내부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원가로 보는 것

이다 . 따라서 신계약비를 자산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73)

험계약의 향후 기간에 걸쳐서 대재해의 예상원가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반박한다. IAA(2000), Chambers(2001).
72) Pelletier(200 1).
73) IASC(1999), pars. 32 1-324. 신계약비 이연을 옹호하는 주장에서도 신계

약비를 자산으로 할 경우 영구판매인력, 광고비, 배부간접비 등 보험판

매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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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X 보험사의 1999년 6월에 체결된 단기계약의 회계처리

항 목 6/1999 12/1999 6/2000 12/2000 12/2001

현금 11,000 275 282 289 10,500 600

신계약비 1,000

보험료 12,000

보험금 5,000 5,000 500

미지급보험금 4,000 4,750 1,000 750 10,500

IBNR 1,000 250 1,000 250

투자이익 275 282 289 600

주 : 일반수치는 차변항목, 이탤릭수치는 대변항목 금액을 의미 .

출처 : IASC(1999b), pp .6-17. 부록A의 예시A 1, 예시A6, 예시A8. 참조.

1)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 또는 당기비용 회계처리

(1) 신계약비 당기비용 처리

장과 신계약관련 모든 비용을 자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려 있다.
pars. 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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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계약비 이연

2) 예시 : 신계약비 이연과 보험료결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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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산-부채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IASB에서는 신계약비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74) 신계약비의 이연은 초기의 높은 비

용을 미래 보험료로 조달하면서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보고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 모든 지출(Expenditure)이 자산을 생성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75) 따라서 [표3]의 1)의 (1)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계약비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현안보고서는 보

험부채를 측정할 때 미래 보험료뿐만 아니라 신계약비 등 관련비용

을 포함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신계약비를 자산

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다 .76)

한편 [표3]의 2)는 앞에서 언급한 보험료결손의 기존의 회계처리

를 보여주고 있다 . 반면, 보험부채를 매기 공정가치로 재추정하는

자산-부채방식에서는 보험료결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는

[그림7]과 미래 보험부채인 보험료적립금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현재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일반회계기준뿐만 아니라 감독회계에

서도 신계약비를 예정신계약비 한도 내에서 유지기간(최대 7년)에

걸쳐서 균등상각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

계약의 경우는 신계약비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

다 .77) 보험료결손도 기본적으로 [표3]의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78)

74) 이는 기준서초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IASB(2001), Principle
2.2., para. 2.9., Principle 4.11., pars. 4.180-4.185.

75) IASC 개념서, para. 59. IASC(1999), para. 325. 지출(Expenditure)은 다시

향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원가(Cost)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데 소

모된 비용(Expense)으로 구분된다.
76) IASC(1999), para. 328.
77)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 1998년까지는(감독회계)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2001)의 회계제도 변천사 참조.
78)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이연신계약비(Deferred Acquisition Costs; DAC)의

미상각분으로도 모자라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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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 :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가 . 보험회계의 공정가치 도입에 따른 변화

보험부채를 측정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미래 현

금의 유입과 유출의 추정이 있어야 하고, 그 추정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가정(기초율)들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보험부채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계약시점의 가정

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 따라서 자산

의 공정가치의 변동이 주주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되지 않는 대차대조표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 손익계산서보다 대차대조표에 더 민감한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및 위험기준자본금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급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캐나다 등 소수 국가에서는 아예

역사적 원가주의에서 탈피하여 부채의 주기적인 재평가를 요하는 재무

보고 체계를 수립하여 이에 관한 한 감독보고도 대신하고 있다.79)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공정가치 등에 의한 주기적

측정을 보험부채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다른 금융상품에는 적

절한 개념이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토양(Fundamentally Different

Setting)을 지닌 보험계약에도 똑같이 유용한가에 대해 오히려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항상 현재시점에서 측정

하게되면 보고되는 순손익과 주주지분이 전통적인 회계관습에 의할

화준비금 등을 대체한 이후 나머지 부족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

고 있다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16.
79) IASC(1999), para.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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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변동성은 커지고, 그 예측과 관리는 보다 어려워진다는 비판

이다 . 보험은 장기적인 리스크인수 사업이어서 현재의 금융시장 변

동이 산업의 근본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 이용

자들에게 제공되는 재무보고가 현재보다는 장기적인 예상을 반영할

경우 더욱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안보고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재무제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겠지만 그 변동이 바로 경제적 실체라고 본다 . 더욱이 장기

적인 접근방식에서는 회계관습을 적용하여 실현 및 미실현 손익을

이연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만 그렇게 하면 그 금액이 더 이상 감당

할 수 없을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결국은 대규모 조정

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한다 .80)

[표 4] 기존 보험회계관행과 보험부채의 매기 측정

기존 회계관행 새로운 측정방식에 따른 변화

이연매칭방식 자산-부채방식으로 대체

미경과보험료 미소멸리스크준비금; 부채 자체의 측정에 주목

보험금 채무 현재가치 적용

보험료결손 부채를 매기 재추정하므로 인식 불요

보험료적립금 기존 이연-매칭방식의 가정들의 변경

신계약비 이연 초기 부채측정에 반영; 이연 불가

출처 : IASC(1999), para. 56 1.

[표4]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도입에 따른 기존회계관행의 변화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이연-매칭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 이를

위해서는 자산-부채방식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 신계약비를 이연할

80) IASC(1999), pars. 538-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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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거의 없고, 매기 현재정보를 적용하여 부채를 측정하므로 보

험료결손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나 . 희박한 거래시장과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먼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 :81)

공정가치 측정이 신뢰될 수 있는 상황은 (1) 거래가 활발한 공개증권

시장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공표가격을 인용(a Published Price

Quotation)할 수 있는 경우 (2) 부채증권으로서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신용등급이 산정되고 그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3)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절한 가치평가모형(an Appropriate Valuation

Model)이 존재하고 여기에 사용할 데이터를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

얻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여기서 시장가격을 인용할 수 있을 때의 가격은 정상적인 경우

최선의 공정가치가 된다. 통상적으로 보유자산이나 발행 부채는 팔

자가격(Bid Price)이고 취득자산이나 보유부채는 사자가격(Offer or

Asking Price)이 공정가치가 된다 . 거래가 미미하거나 시장자체가 형

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시장가치를 참고하거나

할인현금흐름분석(Discounted Cash-flow Analysis)이나 옵션가격결정모

형(Option Pricing Models) 등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 가치

평가모형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지급률, 추정손해율, 이자

율 또는 할인율 등의 가정들을 포함할 것이 요구된다 .82)

81) IASC(1999), para. 559., IAS 39, pars. 95-102.
82) IAS 39, pars. 97-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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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충분한 거래량과

투명하고 활발한(Deep, Transparent and Active)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

는 시장(Thin Market)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보험부채 측정에서 거래시

장의 희소성을 감안하여 보험사 평가가치(Appraisal Value)를 구한 후

여기서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간접적인

방식과 보험계약에 내재하는 옵션의 역동성83)을 기초로 하여 보험

계약을 일종의 채권으로 보고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관점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직접방식이 논의되고 있다.84)

이에 따라 현안보고서도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옵션가

격결정모형을 채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보험계약자로부터의

기대현금흐름(Expected Future Cash Flow)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를 계산함으로써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s)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IAS 37의 측정방식을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일반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85) IAS 37에서는 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미래의 기대현금흐름, 미래 사건에 대한 가정들,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정, 이를 통한 준비금 측정을 구성요

소들로 제시하고 있으며,86) 보험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논의도 이

러한 구성요소들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

다음에서는 보험부채를 측정하는데 필수적인 미래 현금의 유입과

83) 보험사는 보험료 거수의 대가로 일종의 금융옵션(A Form of Financial
Option)을 인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옵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계약자가 행사하는 것이다 . IASC(1999), para. 391.
84) 직접방식의 경우 간접방식과 비교하여 자산측면을 배제하여 계산이 간

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 한편 이러한 평가방식은 감독차원에서 결정되

는 책임준비금이나 잉여금과는 무관하게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나 자

산가치에 대한 평가제도가 병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급여력을 포함한

잉여금의 적정규모를 평가하는데 유용함이 지적되고 있다 . 이상림·이

원돈(200 1).
85) IAS 39도 할인현금흐름기법을 잘 정립된 공정가치의 추정기법으로 언

급하고 있다 . IASC(1999), para. 563., IASC(2000).
86) IASC(1999), para.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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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공정가치는 개별상품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보험부채

는 유사계약군을 측정단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 보험계약자들의 가

격조정을 통한 추가계약 구입, 향후 계약갱신 등 계약사항들을 추가

하는데 따른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반영 문제, 보험계약에 내재하는

리스크의 반영(조정) 여부, 개별 보험사 고유의 기대치를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자산과 부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자

산운용수익률의 효과를 공정가치에 포함하느냐의 문제, 앞의 IAS 39

의 공정가치 측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용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보험사의 신용등급을 부채측정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판매시점의

손익 인식의 문제, 신계약비 및 내재가치의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

다([표5] 참조).

[표 5]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항들

현 안 내 용

측정 단위 개별계약과 유사계약군의 보험부채

측정 기준 시장의 기대와 보험사의 기대

시장가치마진 불확실성에 대비한 추가 마진의 포함 여부

현재가치 할인율 투자수익률의 포함 여부; 자산과 부채의 연계성

신용등급 보험사 신용등급 변화의 부채측정 반영 여부

신계약비 공정가치 측정과 신계약비의 이연 여부

내재가치 공정가치 측정과 내재가치의 인식 여부

다 . 기존계약 단위의 측정과 기초율의 매기 갱신

현안보고서는 부채의 측정단위를 개별계약이 아닌 유사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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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Group of Similar Contracts)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미

래계약을 제외한 현존 계약만을 포함(Closed Book Approach)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87) 유사 보험계약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은 보험의

리스크분산 성격과 일치하지만,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닌 미래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부채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가

치를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일한 가정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유사 보험계약군에 기존의 초점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이는 주택보험과 해상보험

의 리스크, 또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리스크처럼 서

로 상이한 리스크들이 서로 결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88)

따라서 현안보고서에서 채택된 폐쇄형 방식에서는 신계약과 갱

신계약들(Renewals)을 제외한다 .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의 갱신가능성

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미래계약까지 포함하는 개

방형 방식(Open Book Approach)은 아니더라도 1년 계약의 많은 수가

실질적으로 다년 계약과 유사하게 자동 갱신되고 있어서 미갱신이 실

질적으로 다년 계약의 실효(lapse)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추정 갱신율(Estimated Renewals)을 반영하자는 것이다.89) 보험

계약의 초기 실효율이나 환급금 수준을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갱

신율을 추정할 수 있고, 갱신가능성은 단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의 가

치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90) 이에 따라 최근 기준서초안에

서는 미래 갱신계약의 일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9 1)

87) 기존계약 중 보험사가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가격을 설정하는 갱신계

약들을 포함한다 . IASC(1999), pars. 190-191., pars. 577-580. IASB(200 1),
Principles 2.2., pars. 2.25-2.27.

88) IASC(1999). para. 580.
89) IASC(1999), para. 188.
90) Chambers(200 1). 갱신계약 등을 반영하는 보험사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박상래(199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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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험계약의 기본 가정에 대한 접근방식들

측정의 문제 대 안

가정(기초율)에 대한

접근방식

1. 명시적 방식

2. 암묵적 방식

가정(기초율)의 근거
1. 현행 정보

2. 장기 추세

추정주체: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가정

1. 시장의 기대 반영 (IAS 39 개정 전제 )

2. 보험사의 기대 반영 (현 IAS 39 전제 )

추정 대상: 실효율, 법령변화

등 미래사건 포함 여부

1.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미래사건 포함

2. 일부 미래사건만 포함

3. 미래 사건을 배제

리스크·불확실성 반영

: 안전할증(Safety Margin)

1. 현재 청산시 가격에 반영될 정도

2. 신중한 측정(Prudent Measurement)과 일

치하는 정도

3. 없음

가정(기초율)의 변경

1. 변동이 발생하면 반영

2. 일부 기준에 따라 상각

3. 변경 없음 (Lock-in Convention)

현행 실적 반영: 계리적손익

(Actuarial Gain or Loss)

1. 당기에 반영

2. 일부 기준에 따라 상각

주: 굵은 글씨체는 현안보고서 또는 기준서초안의 잠정(안)을 표시한 것임.

출처: IASC(1999), para. 182, Table3., IASB(2001), Table 2.1.

현안보고서는 폐쇄형 측정단위를 기반으로 그 기본가정에 속하

는 자산운용수익률, 사망율 및 장해율, 실효율, 갱신조건부증권의 갱

91) 기준서초안에서는 미래 갱신계약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이 보

험사의 부채 측정을 제고하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갱신옵션을 보

유하고 있고 그 옵션이 잠재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갱신계약의

현금흐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IASB(2001), Principles 4.2., para.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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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비용 및 모집인 수수료(변동수수료) 등의 사업비율, 계약자배

당, 재보험특약의 특성92) 등을 명시적으로 기초율들에 반영하고, 기

초율들은 현재의 시장정보를 반영하여 매기 갱신(Lock-out Method)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표6] 참조).

여기서 명시적이란 의미는 기초율을 선정함에 있어 개개의 기초

율을 중요시하고 기초율들간의 결합효과나 상황변화에 따르는 리스

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사항들은 다른 기초율들에 암묵적으로

포함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러

나 기존의 장기 기초율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암묵적인 장기 예측

치를 적용하되 기간별 변동은 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3)

기존의 보험회계가 계약 당시의 장기 예측치들(Long-term View)

을 전체 보험기간에 적용하는 발행년도방식(Lock-in Method)을 채택

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 미국에서는 기본적

으로 계약 당시의 장기기초율을 사용하며, 보험료결손이 예상될 경

우에만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기초율을 사용하고 보험료결손을

계산할 때의 계정단위는 유사 계약군으로 하고 있다 . 국내 보험회계

기준도 미국기준과 유사하며, 보험료결손과 관련해서도 예정이율을 현

재 기초율로 조정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계약별로 구분하여 보험료결

손을 계산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서 측정단위는 현안보고서와 달리 발

행년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94)

라 . 시장의 기대(공정가치)와 개별보험사의 기대(기업고유가치)

92) Pelletier(200 1).
93) IASC(1999), pars. 194-205. 이에 대해서는 시장가치마진에 대한 본문의

인용문 참조 .
94) SFAS60, pars. 2 1., 32. 보험업회계처리준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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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하나는 포트폴

리오로부터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개별 기업의 예측

과 시장의 예측(Entity-Specific vs. Market Expectations)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 즉, 이자율과 같은 시장기초율은 시장정보

와 일치하지만 사망률과 같은 비시장기초율은 경영진이 승인한 예

측치를 사용할 경우 이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

현안보고서는 공정가치를 보험사가 신계약을 판매하는 가격이나

현재 시장여건에 기초해서 기존계약을 판매하는 이른바 진입가치

(Entry Value)일수도 있고, 기존계약을 현재의 교환율로 청산하는 청

산가치(Exit Value)일수도 있다고 본다 .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 두

가치간 차이는 거의 없다 .95)

문제는 보험에서는 후자를 관찰할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보고서는 청산가치를 보험부채

공정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96) 보험사가 모든 리

스크를 인수하는 다른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할 때, 이는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청산하는데 따른 금액 이라

는 공정가치의 정의는 곧 청산가치와 일치하며, 현재의 부채를 대

차대조표일에 청산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의 최선 추정치 라는 IAS

37의 청산가치와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 고유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하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입장에서는 재보험거래를 제외하고는97) 청

95) IASC(1999), para. 584.
96) IASC(1999), para. 597.
97) 청산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재보험거래는 보상재보험(Indemnity Reinsurance)

이 아니라 출재보험사의 채무면제(Novation)를 수반하는 인수재보험

(Assumption Reinsuranc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인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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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치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98) 청산가치는 IAS 39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99) 보험부채는 보험사의 보험금지

급을 통해 청산되는 것이지 다른 보험사와의 부채거래를 통해서 변

제되는, 즉 시장에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입가치는

개별 보험사의 고유 측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계리인회는 시장기대 라는 표현은 특정보험

사의 기대치를 시장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반론

을 제기하고 있다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

하는 유일한 방식은 개별 보험사의 기대치라는 것이다 .100) 물론 청

산가치, 즉 시장의 기대에 근거한 측정이 자산-부채방식에 적절하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안보고서도 시장 기대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보험사 고유의 측정치를 써야 하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려는 시도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러

한 논의는 최근 공표된 기준서초안에서 현재의 금융회계기준서인

IAS 39가 존속하는 한 기업고유가치가 공정가치를 잠정적으로 대신

하도록 허용하는 단계적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1) 기준서초안은

즉 보상재보험은 재보험사의 채무변제 불이행시 원보험자인 출재보험

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이에 대해서는 재보

험과 출재보험사의 장부상 부채 제거를 다루고 있는 IASC(1999), pars.
509-512. 참조.

98) 보험계약 개시시점의 보험료 결정에서는 진입가치가 실무상으로 유리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는 진입가치의 결정이 청산가치와 다를 바 없다

는 반론이 있다 .
99) IAS 39에서는 금융 자산이나 부채를 초기에 인식할 때 기업은 그것을

원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 원가는 자산의 경우 지급한, 부채의 경우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거래원가는 모든 금융 자산이나 부채의 초

기 측정에 포함된다 . 라고 하여 진입가치를 공정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 IASC(1999), pars. 585-588, pars. 593-594. para.596.
100) Chambers(200 1).
10 1) IASC(1999), pars. 206-2 11. IASB(2001), Principle 3.1, para. 3.42. 현존

IAS 39 기준의 존속을 전제로 기준서초안은 기업고유가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산가치의 개념은 보험부채의 판매나 청산이 즉각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 개념이 현실적으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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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와 기업고유가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차이가

남을 지적하고 있다 :102)

1) 보험사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을 최대로 하거나 부채로부터의

현금유출을 최소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월한 경영능력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시장참가자들에게서는 일어나

지 않을 현금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

2) 보험사와 시장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결론에 이

를 수 있다; 즉 현금흐름에 대하여 다른 시장참가자들과 동일한 추

정치를 갖지 않을 수 있다 .

3) 보험사와 시장은 현금흐름과 관련된 리스크의 양에 대하여 다른 견

해를 가질 수 있다 . 즉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현재가치를 계산

하는데 반영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정

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

4) 보험사와 시장은 현금흐름과 관련된 리스크의 양에 대하여 동일한

견해를 가진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리스크 선호도로 인하여 그 가

격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

5) 보험사와 시장은 보험사 자체의 신용등급이 부채측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6) 보험사와 시장은 보험부채와 관련하여 유동성 정도에 대하여 견해

를 달리 할 수 있다 .

현안보고서에서 시장기대와 개별보험사 기대를 이용한 접근방식

의 차이는 보험사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채측정에 반영하자는 데 있

어서도 상호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 즉 공정가치에서는 신용등급

을 고려하지만 개별 보험사의 기대에는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는

지만 공정가치 대신 기업고유가치를 채택하더라도 진입가치가 아니라

청산가치의 개념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
102) IASB(2001), Principle 3.1., para. 3.20.; Principle 3.2., Principle 4.1.,

Principle 4.4, Principle 4.5., Principle 4.8., Principle 5.3., Principle 5.8,
Principl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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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는 대다수 부채의 공정가치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

으므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채(High Quality Corporate Bond)는 매우

작은 지급불능 가능성을 반영한 수익률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IASB는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만 실무상 적용이 쉽지 않고

그 영향이 미미하여 추후 금융상품프로젝트의 검토결과를 참고한다

는 유보적 입장이다 .103) 현재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시장기대와 개별

보험사의 기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다만 가격자유화에 따라 회사별

가정치의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당국은 표준율을 통해서 상·하한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국기준에서도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회사별 추정을 인정하는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04)

마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마진

자산-부채방식에서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기존

회계관행과 달리 판매시점에서 부채의 기대가치인 예상보험금의 현

재가치와 보험료수익의 차이만큼을 바로 판매이익으로 인식한다 .105)

[표7]은 보험사가 일시납보험료 1,000을 받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후 4년경과 시점에 1,150의 보험금지급을 예상하고 연간 이자

103) IASC(2000). 이에 따라 기업고유가치와 공정가치 모두를 대안으로 내

놓은 기준서초안은 본문의 논의를 그대로 두 대안에 반영하고 있다 .
본문의 [부록1] 참조 .

104) 오기원(2000), p .448. SFAS60, pars. 2 1-25.
105) IASC(1999), pars. 597-598. 이에 대한 반론은 보험계약은 장기서비스로

서 금융계약과 다르다는 주장에서도 장기서비스와 유사한 IAS 11의 건

설공사계약의 수익인식이나 IAS 18의 대차대조표일의 거래완성단계에

따른 수익인식과 불일치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 본 이연-매칭방

식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IASC(1999), para.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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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7%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판매시점에서 이익을 인

식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이 경우 이자율은 일정하다고 본다).

[표 7] 보험부채의 측정과 이익인식 예시

5% 무위험 할인율 7% 투자수익률 적용 할인율

보험료수익 1,000 1,000
예상지급보험금 (1,150)
보험금 현재가치 (946) (877)

판매 이익 54 123

그런데 부채의 공정가치에 시장가치마진(Market Value Margin)이

감안될 경우 보험계약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이 판매시점에서 인식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가치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간경과에 따

른 리스크의 소멸로 추가로 인식되게 된다 . 여기서 시장가치마진이

란 보험부채의 기대가치에 보험계약에 내재된 리스크(Provisions for

Risk and Uncertainty; Provisions for Adverse Deviation)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106)

현안보고서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추정에는 시장참가자들이 추

정 미래현금흐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106) 현안보고서는 부채의 기대가치를 시장가치 로 보고, 이에 더하여 보험

사가 가정설정(기초율 추정)에 따른 오류 등으로 떠 안는 추가적인 리

스크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을 시장가치에 덧붙인다는 의미로 시장가

치마진 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장가치마진은 현안보고서

의 여러 곳에서 역편차준비금 , 리스크 및 불확정성 항목(준비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 현안보고서의 관련부분은 IASC(1999),
pars. 231-232, para. 6 13. 참조 . 국내보험 실무에서는 본문의 [표5]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할증(Safety Margin)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이다. 그러

나 국내에서 안전할증이란 보수적 기초율 책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흔

히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까닭에 일부에서는 마진 자체를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한국보험학회(199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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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시장가치마진)을 포함해야 하며,107) 그 포함 정도는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자발적인 거래당사자들간의 공정거래가격에서 반영되

는 정도까지라고 한다 .108) 즉 시장가치마진은 위험을 인수하는데 있

어서 시장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다음

두 인용문은 시장가치마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1) 여러 가지 이유로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예상되는 실적을 결정하는 것

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기초율에서의 역편차에 대해 마진을

두어 부채에 또 하나의 준비금(a provision to the liabilities)을 추가해야 한

다. ··· 각 기초율에 있어서 마진은 평균을 잘못 추정하여 추정 평균

이 퇴행할 가능성(the possibile deterioration of mean)에 대비하는 것이다.

통계적 변동, 대재해 또는 그와 유사한 예상치 못한 거대 사건은 일시적

마진으로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리스크에 대해 오늘 준비금을 쌓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각 기간마다 손익계산서에서 떠맡은 리스크

에 대한 준비금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이 해소되면서(from the release

of the share of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at period) 충분한 대가를 받

는 것이다.109)

2) 영업보험요율(Gross Rates) 산출에서 발생손해원가(Incurred Loss

Cost)는 미래 손해액에 대한 기대치(Expected Value)이다 . 손해액의 분

산은 이 기대치와 연계되어 있다 . 손해원가가 확률변수이기에 실제 손

해액은 기대 손해액과 다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역편차준비금(a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을 요율에 포함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

일반적으로 요율에는 이윤항목도 있으므로 이 둘을 합해서 흔히 이윤

및 비상위험 부가보험요율(Loadings for Profits and Contingencies)이라고

부른다 . 부가율은 요율산출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암묵적인(Implicit) 접근방식에서는 계리인들이 요율을 산출

107) IASC(1999), para. 6 19.
108) IASC(1999), para. 243.
109) IASC(1999), para. 231. 원전: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Amendments

to the Recommendations and Explanatory Notes for Life Insurance Company
Financial Reporting, Recommendation 3.09 -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s.」
Ontario, Canada. January 1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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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투입변수와 방법론을 선택하게 되는 반면, 명

시적(Explicit)인 접근방식에서는 계리인이 손해원가의 최선의 추정치

(Best Estimate)를 산출하고, 영업보험요율의 일정 비율로 부가하게 된

다 . 현재는 이윤 및 비상위험 부가보험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 되었으며,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정상적인 요율이다 . 최

근까지 공통적인 방식은 투자이익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이익은 요율산출에서 배제되고

이윤 및 비상위험 부가보험요율에 반영되고 있다 .110)

따라서 현안보고서는 부채를 신중하게 측정할 수는 있지만 시장

가치마진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 . 즉 인위

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는 보수주의의 감독상 기초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1) 그러나 공정가치를 시장의 기대가 아닌 개별보험

사의 기대를 적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수익률과 더불어 현

안보고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기준서초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112)

바 . 할인율과 자산운용수익률의 반영

부채의 측정에서 중도해약에 따른 조기지급, 보험계약의 갱신,

계약연장 등 현금흐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

하여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금흐름의 변동과 관

련된 불확실성은 시장가치마진에서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안보고서

와 기준서초안 모두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부채에

110) Brown(1993), pp .66-67.
111) 기준서초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립성(Neutrality)' 기준을 제시하여 일

반목적의 재무제표에서 보험부채의 과대계상(또는 자산의 과소계상)을
통해 지급능력이나 자본적정성 요건을 강제하지 말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 IASB(200 1), Principle 3.3.
112) [부록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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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113) 추정 현금흐름

이 리스크를 반영하는 정도까지는 할인율이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이어야 하고, 추정 현금흐름이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정도까

지는 할인율이 위험조정이자율(Risk-adjusted Rate)이어야 하여야 한

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114)

한편 미래의 자산운용수익의 효과를 공정가치에 반영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8% 수익률에 기초하여 가격을 책정한 보험사라면 자산운

용수익률이 고작 6%에 미치는 경우 오래 견딜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예정이자율은 이를 뒷받침하는 보유자산의

수익력과 관련되는 정도로 회계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래

자산운용수익의 효과를 부채의 공정가치에 포함하자는 주장의 근거다.

반면, 현안보고서는 보험부채의 측정에서 채택할 기준은 자산 측정

에 적용할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급부액이 배당보험계약이나 투자형 보험계약과 같이 그 운용자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추정이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

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5) 그러나 자산의 예상운용수익

(Future Investment Margins)의 효과를 공정가치 추정에 포함할 것인

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서초안에서 최종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116)

그러나 자산운용수익률 적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

113) IASC(1999), para. 368. 현행 손해보험에서는 현재가치가 적용되지 않

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단기리스크를 다루는 손해보험산업의 전통적

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이유로 손해보험

부채의 현재가치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114) IASC(1999), para. 370. 이와 관련되어 보험회계 프로젝트와 더불어 현

재가치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
115) IASC(1999), para. 180.
116) IASC(1999), pars. 599-60 1., pars. 6 10-6 11. 기준서초안은 투자수익률 적

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다. 본문의 [부록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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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나라의 보험계리문헌들과 회계기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사의 사업관행과 요율산출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관찰되는 거래가격에 미래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포함되는 경우 추정

공정가치 역시 그 가치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

반면, 자산과 부채를 따로 떼어서 측정하자는 입장에서는 보험사

의 투자결정은 부채의 가치와 별 관계가 없고 보험사 자산 포트폴

리오가 부채의 공정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자산운용수

익률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의 자산가격결정이론의 핵심과도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나 블랙숄즈옵

션가격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등은 무위험이자

율을 이용해서 측정대상 자산의 독특한 리스크에 상응하는 이자율

을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그런데 보험부채 평가에서 자산운용수익률

이 부채의 행태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손해보험계약

이나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다 .117)

그러나 IAA 등은 자산과 부채 모두에 공정가치를 적용할 경우 그

가치는 별개로 계산될 수 있음에 동의하지만, 공정가치를 사용하지 않

을 경우 자산과 부채의 근본적인 일치는 실제 보유자산의 가치와 보험

부채의 가치간에 강력한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리스크(Mismatch Risk)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보험회계나 그 준거

117) 매우 리스크가 큰 자산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는 아마도 매우 낮은

리스크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비해서 두 포트폴리오의 공

정가치가 동일한 경우 훨씬 큰 지급불능 리스크를 지닐 수 있다 . 이

경우 부채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시장수익률을 지급하지 못하게되어 보험계약자들의 해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기준 할인율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

을 신용리스크나 해약률에 대한 가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지 할인율

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IASC(1999), pars. 6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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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는 미국 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사 . 손익계산서 항목의 변화와 기초율 변경효과

지금까지의 현안보고서의 잠정결론을 종합하면, 보험사는 이익을

3가지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첫 번째, 초년도에는 시장가치마진

에 의한 이연액을 제외하고는 부채의 기대가치(시장가치) 확정에 따

라 [표7]과 같이 판매시점에서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 두 번째, 초년

도 이후부터 계약기간 동안은 시장가치마진의 해소에 따라서 이익

을 인식하게 된다 . 세 번째, 부채할인에 적용된 무위험예정율을 초

과하는 부분에서 자산운용이익이 발생하게 된다.118)

한편, 보험사의 실제 보험료와 보험금 및 비용이 정확하게 자산과

부채를 초기에 인식할 때의 기초율들인 예정위험율, 예정이자율, 예정

사업비율 등이 실제 실적과 일치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보험사의 초

기 기초율들이 보험계약군, 특히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계약군의 계약

기간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IASB는 기초율을 변경하는 회계추정의 변경효과와 실

제 경험치와 예정기초율간의 차이를 당기에 모두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Fresh Start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표7] 참조).119) 이는 미

국회계기준도 동일하며 국내 보험회계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이를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120)

118) P ellet ier (2001).
119) IASC(1999), pars. 272-273. 일부에서는 기초율 변경과 실적치와의 차이

를 근로자퇴직급부(기업연금)를 다루고 있는 IAS 19와 같이 당기에

모두 인식하지 말고 미래기간에 걸쳐서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pars. 269-27 1. IASC의 채택방식인 당기인식방식(Fresh Start Approach)
이외의 여러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pars. 251-265. 참조.

120) 오기원(2000), p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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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계약 판매에서 발생한 판매수수료나 기타 계약취득비

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전통적인 회계모형에서는 자산으로 보고하

고 있지만, 현안보고서는 전진적인 개념인 공정가치의 결정과는 일

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2 1) 또한 신계약비를 지불하고 계약을

취득한 보험사는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와

더불어 미래에 보험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받을 보상과 투자이익을 가질 권리를 얻는다고 보는 내재가치

법(Embedded Value Method)이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해서 IASB는 내재가치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보험부채를 부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을 보정하는 수단에 불과

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한 계약상 권리

는 순부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흡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2)

3. 기타의 현안들

가 . 재보험 회계

현안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재보험 회계가 원수보험 회계와 동일

하여야 한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123) 즉 재보험이란 원수보험

사와 재보험사간의 보험리스크를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본다 . 따라서

원수보험과의 정보지체에 따라 미수보험료나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연간 정보가 아닌 일부기간만의 정보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작성방식

인 현행 재보험의 연간이연회계(Deferred Annual Accounting)가 필요

12 1) IASC(1999), para. 631.
122) IASC(1999), para. 643. 기준서초안도 내재가치방식을 배제하고 있다 .
123) IASC(1999), para.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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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보며, 재보험을 구매함(출재)에 따른 수익 역시 이연시

키지 말고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124)

한편, 출재보험사는 재보험약정에 따른 자산과 부채, 수입과 비

용을 상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재보험사에게

출재한 금액을 이연한 보험료수익과 상계하거나 받을 금액을 미지

급보험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대하여 IASB는 대차대조표상의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IAS 1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IAS 35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간 상계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5) 현안보고서

는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보상재보험(Indemnity Reinsurance)으로서의 재보험약정의 경우는 서

로 상계할 수 없고, 별도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한다 . 채무면

제 또는 인수재보험(Assumption Reinsurance) 성격의 재보험약정인

경우에만 해당 재보험금을 부채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6)

재보험에 관한 회계처리가 매우 미약한 국내 보험회계의 경우는

보험부채를 순액표시에서 재보험 출재분을 동시에 표시하는 총액표

시로 바뀌었을 뿐이고, 재보험관련 규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사실상 모든 재보험거래를 인수재보험(양도거래)로 인정하여 출재보

험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부채가 법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만 인수재보험

으로 보고 있다 .127)

124) IASC(1999), pars. 481-482.
125) IASC(1999), para. 500. IAS 35(para. 35)는 상계요건으로서 보험사가 인

식된 금액을 상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경우, 2) 보험사가

순액 기준으로 종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자산의 실현과 부채의 종결을

동시에 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
126) IASC(1999), pars. 499-512.
127) 오기원(2000), pp .46 1-462. SFAS113, para.62.

56



보험부채의 측정

나 . 배당부 보험과 계약자배당

주식회사형 보험사는 흔히 배당을 주주와 배당부 계약자에게 배

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 . 현안보고서에서

는 개별 계약 및 주주와 구체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누적 잉여금을

미할당잉여금(Unallocated Divisible Surplus)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잉

여금에 대한 특정 계약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미래 사건인 계약의 지속, 보험료 추가납입, 보험사의 배당결정

과 같은 사건에 달려 있다고 본다.128)

[표 8] 배당부 계약과 미할당 잉여금

채무 있음 채무 없음

측정의 신뢰성확보 부채 자본

측정 불확실 자본 자본

출처 : IASC(1999), para.46 1. IASC(2000).

따라서 미할당된 잉여금을 어떤 항목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논

의에 대해서 IASB는 채무가 존재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을 할 수 있

으면 미할당 잉여금을 부채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할당

잉여금을 주주지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즉, 보험사가 법적이

나 의제적으로(Legal or Constructive) 현재 또는 미래 보험계약자에게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할 의무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없거나,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를 신뢰할 정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계

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표8] 참조). 또한 주주에게 할당되는

128) IASC(1999), para.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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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해당 잉여금에 대한 배분에

제한을 두었음을 공시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9)

미국의 경우 이익금액에 상관없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부 계

약(Participating or With-profits Contracts)에 대하여 보험료 거수에 따

라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규모에 따라 주주와 배분하는 경우는 해당

분을 부채로 계상한다 . 국내 보험회계에서는 법령이나 약관에 따라

배당 총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130)

IASB 제안을 국내 보험회계에 적용한다면 현행 계약자배당안정화준

비금 등 계약자지분조정 항목 중 대차대조일 현재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자본계정으로 계상해야 하고 자본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에 제한(Appropriation)을 두는 방안

으로 볼 수 있다 .

다 . 분리(특별)계정과 기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분리계정은 보험사의 일반채권자 및 다른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분리를 위해 설정된 계정으로서 감독규제 측면에서는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자산운용규제의 적용도 배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현

안보고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주주 모두의 지분으로 구성된

경우 단일보고실체(Single Reporting Entity)로서 단일재무제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분리계정의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의

단일 항목으로 보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13 1) 보험계약자에게 지

급할 급부가 관련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을 경우 이와 관

련된 자산과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 및 현금흐름을 별도로 표시할

129) IASC(1999), para.46 1.
130) 오기원(2000), pp .458-460.
131) IASC(1999), para.672, pars.68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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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고 있다 .132) 분리계정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현안보고서의 전체 입장인 공정가치를 적

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 보험회계의 경우 준칙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총액으로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

서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준

칙에는 언급이 없고 감독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133)

한편, 고정자산과 투자자산 등 보험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 IASB는 기본적으로 보험 현안보고서에서 다룰 사항

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IASB의 공개초안64호

(Exposure Draft; ED64)에서 모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측정과 손익계

산서 인식을 언급하고 있으며,134)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IAS 16과 IAS 38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특히 투자자산

이면서 업무용자산이라는 이중목적(Dual Purpose)으로 쓰이는 보험사

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35)

4.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제표상 공시

132) IASC(1999), para.784.
13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3., 보험감독규정 제112조, 제120조, 제129조 . 준

칙에서는 감독규정의 특별계정이나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분리계정이

라는 용어대신 구분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흔히 구분계정

이 대차대조표 내에서의 손익구분을 위한 회계처리기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분리계정이 일반계정과의 분리 내지는 극단적인 경우 자회사

형태의 자산운용을 가리키는 것임을 감안하면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

요하다. 현안보고서는 자산사용의 제약, 분리계정, 자회사 지분 등을 기

본주제 13 의 보고실체와 연결재무제표(Reporting Entity and Consolidation)
에서 포괄해서 다루고 있다.

134) 기준서초안의 내용은 [부록1] 참조 .
135) IASC(1999), pars.644-652. 미국의 경우 부동산은 업무목적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 오기원(2000),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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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보험사 재무제표의 양식과 구성

EU와 미국에서는 보험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상

세한 표준양식을 예시함으로써 보험사간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달성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136) 현안보고서 역시 재무제표의

구조 및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 IAS 1과 IAS 7에 특정 보험항목들을

추가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공시(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and Note Disclosure)에

대한 양식을 기준서의 부록 형태로 예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37)

재무제표에 대한 현안보고서의 세부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대차

대조표의 유동과 비유동 구분, 보험사의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의 표시문제와 기초율변경 및 실적조정 표시, 투자수익

의 영업활동 포함 여부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현안보고서는 일반회계의 대차대조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동성

배열법이 보험사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 통상적

으로 보험사의 영업주기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최종보험금이 지급

되는 때까지로 인식되고 있어 이 경우 보험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가 유동(Current)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반면, 12개월의 기간구분일

(Cut-off Date)을 기준으로 하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에 따를 때 대

다수 보험사들이 부채의 상당부분을 비유동(Non-current)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동과 비유동은 유용한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138) 한편,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보험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현금흐름표가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

136) IASC(1999), para.760.
137) IASC(1999), para.762. 양식의 예시는 IASC(1999b), 예시 A.77~A.82. 참조.
138) IASC(1999), pars.76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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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보고서는 IAS 7에 따른 현금흐름표를

보험사가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39)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현안보고서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손익계

산서에 표시하는 방식 중 현금수수와 지급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

고 관련 자산과 부채인 미경과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금 등의 변동을

별도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수익과

보험금비용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0) 또한 현재가치를 적용한 보험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할인

액의 증가를 IAS 37과 같이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

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14 1) 투자수익은

보험사 총 경영성과의 일부로서 영업활동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는 제안을 하고 있다 .142)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율변경이나 실적조정 효과를

당기에 인식하도록 한다는 입장은 정리됐지만 이를 자본에서 인식

139) IASC(1999), pars.768-766.
140) IASC(1999), para. 810. NAIC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투자형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으므로 예치금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다 . NAIC(2000).
14 1) IASC(1999), pars. 813-814. 그러나 모든 보험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NAIC는 할인액 증가는 보험계리적

부채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손익계산서의 별개항목이 아니라 준비

금 변동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NAIC(2000).
142) IASC(1999), pars. 819-827. 그러나 보험사의 영업결과에 보험가격결정

이 장기수익률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수익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 수익률 근처의 단기변동, 즉 나머지 수익률은 영업결과 이

외의 항목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 실제로 영국의 ABI는
보험산업의 회계처리권고기준서(SORP)에서 장기수익률(Longer Rate of
Return)에 관란 투자수익률은 영업결과로 나머지는 영업결과 이외의

항목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 NAIC도 미실현 투자손익은 자본의

별도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AI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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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할 지 여부는 성과보고서로서의 손익계산

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143)

국내보험회계의 경우 준칙과 감독규정 모두 보험사 재무제표를

별지의 사례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현안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예시

이상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4) 현재 보험사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재무제

표와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 대차대조표는 유동성배열법을 따르지

않고 주요 금융상품별로 제시되고 있으며, 준칙과 감독규정간에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매출총이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영업이익의 형태가 아닌 영업수

익과 영업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준칙과 감독규정 모두 손익계산서가 지

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거나, 감독규정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간 유사계정들이 영업 또는 영업외 항목으로 각기

다르게 위치하고 있고, 사용되는 용어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

급적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145)

143) IASC(1999). para. 725, pars. 787-803, pars. 815-818. 현재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G4+ 1 회계기준제정자 그룹에서 최근 합작투자 및 유사 약

정에 대한 지분회계보고 라는 견해서(a position paper)를 발간했다 .
IASC는 그 그룹의 작업에 비추어 IAS 28과 IAS 32의 수정 프로젝트

를 고려 중이라 한다 .
144) 오기원(2000), P.467.
145) 오기원(2000), P.467., 김호중(1998). 감독규정을 보면, 준비금증가액이

생명보험은 투자수지 아래의 영업손익인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영업)손익의 항목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부동

산평가손익 및 처분손, 지분법평가손익도 생명보험은 영업손익, 손해

보험은 영업외손익에 나타나고 있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간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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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의 측정

나 . 리스크관리정책과 감독기준에 대한 공시사항 강조

공시와 관련해서는 보험자산과 보험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질 것이므로 구체

적인 지침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현안보고서에서는 중요성

(Materiality)에146) 기초해서 금융상품으로서의 보험계약에 관한 공시

와 감독기준과 관련된 공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IAA나 NAIC 등도 현안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반적인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먼저 금융상품으로서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현안보고서는 금융상

품의 공시를 정하고 있는 IAS 32의 공시사항들을 보험계약에도 적

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즉, 보험계약의 기초율 등 조건 및 기간,

회계정책은 물론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리스크관리정책의 공시

를 제안하고 있으며,147) 또한 준비금을 다루고 있는 IAS 37의 공시

사항 이외에 보험금진전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고, IAS 14의 사업부

별 보고(Segment Reporting)를 보험에도 적용하여 보험종목별 실적을

구분해서 재무제표에 공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48) 준비금에 대해

서는 실제로 미국의 경우 보험사들은 10년간의 보험금 진전표를 공

시하여야 한다 .149) EU에서는 중요할 경우 전년 보험금 준비금의 과

146) IASC(1999), para.839.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을 경우 그 정보가 나타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IAS 1,
para.31. 본문 [그림2]에서 보듯 중요성은 전반적인 제약사항으로 기능.

147) IASC(1999), pars. 84 1-848. 이와 관련하여 IASC는 캐나다공인회계사회

(CICA)의 생명보험사 CICA지침서(CICA Sec.3860)를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48) IASC(1999), para.86 1, pars.875-877.
149) 다만, 이와 같은 공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차보

고서의 다른 항목인 경영진의 재무검토서(MD&A)에서 나타난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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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Under or Over Prior Year Claim Provisions)을 범주별로 공시하

도록 하고 있다 .150)

한편, 대다수 국가에서는 감독목적의 지급능력에 관한 사항을 재

무제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지만, 현안보고서는 이를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151) 현금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계약

수준, 그 외 보험가입금액 등을 보험사의 주요 경영성과지표로서 공

시하여야 한다는 잠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152)

IAA나 NAIC 등도 지급능력에 대한 공시내용이 매우 방대한 양

이 될 수 있겠지만 재무제표에서 계산되고 공시되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주요 성과지표에는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매

우 큰 대재해준비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 .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Mismatch) 정도를 반영하

는 최대손실가능금액(VaR), 민감도 공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

해 현안보고서는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는 입장이다.153)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10년간 보험금 진전표를 연차보고서에 해

당하는 연간보고서(Form 10-K)에 포함시키고 있다 .
150) IASC(1999), para.856.
151) 이 역시 일부 보험사들은 연차보고서의 경영진 재무검토서에서 제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152) IASC(1999), pars.878-882. 주요 경영성과지표의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

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에 부채비율, 매출영업

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등 수익성, 안정성, 성정성 관련 14개 지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보도자료, 「감사보

고서에 첨부하는 주요경영지표」, 200 1.10.29.
153) IASC(1999), para.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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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국내 보험회계의 과제

1.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향후 전망

가 . 금융상품인 보험계약에 관한 국제회계기준 제정방향

지금까지의 IASB의 현안보고서 및 일부 공표된 기준서초안의 내

용을 요약하면, 첫째, 보험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이 때, 보험

계약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 속하지만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보험

리스크의 전가를 핵심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징이 결여된 계약은

비록 보험계약의 형태를 가지더라도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다 .

둘째,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산과 보험부채를 기업고유가치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 따라서 이를 위해 향후 제정될 보험회계는 기존에

취해왔던 이연-매칭의 회계모형 대신 자산-부채모형을 채택하고, 이

를 기초로 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

다 . [부록1]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기존의 이연-매칭방식과

새로운 회계모형인 자산-부채방식에서의 IASB 잠정안인 기업고유가

치 측정 또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지금까지 언급

한 각종 논의에 따라 요약·비교하고 있다 . [부록2]는 현안보고서 중

심으로 국내 보험회계기준과 비교한 표이므로 [부록1]과 [부록2]의

비교를 통해서 현안보고서에서 기준서초안으로의 입장변화도 일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보험사의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

들을 추가하여 예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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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리스크관리정책의

공시와 지급능력 등에 관한 감독당국의 기준들에 대한 공시사항들

을 제시하고 있다 .

나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최근 동향과 전망

국제기준의 제정작업은 회계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겸업화 경향

(Financial Convergence)과 함께 IASB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사연맹

(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은 회계감사기준을, OECD

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제정을 추진하는 분업화와 공동작업을 병행

하고 있는 것도 국제기준과 관련된 특징 중 하나다. 금융시장 감독과 관련해

서도 보험, 증권, 은행 감독기준과 관련하여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증권감독자기구

(IOSCO)와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154)

이와 함께 2000년 4월 IOSCO는 2000년 5월 모든 국가의 증권거

래소에서 역외 상장을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대해 국제회계기

준(IAS)의 적용을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동년 6월 유럽평의회(EC)는

역내 모든 상장기업들이 2005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공포했다 .155) 이와 같은

변화로 국제회계기준은 향후 실질적인 회계정보 생산의 중심기준으

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보험회계기준은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제정 프로젝트 및 현재가치 프로젝트 등과 밀접한 연

154) 일본보험계리인회(200 1).
155) Pw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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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국내 보험회계의 과제

계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고 있다 . 물론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에서부터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세부내용들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난관이 예

상되고 있다 . 따라서 IASB가 일정으로 삼고 있는 보험회계기준의

2003년 제정, 2005년 시행이 과연 가능한 목표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차대조표 중심의 회계방식을 근간

으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는 기본 흐름은 지속될 것으

로 보이며,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현안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의

사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보험회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단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제정되면 보험시장의 국제화

가 진전됨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각국의 국제기준 채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이며, 그 확산 속도도 배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국내 보험회계에 있어서도 국제회계기준의 원리를 토대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 보험회계

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라도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내 보험회계의 향후 과제

가 .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체제로의 전환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변화 방향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보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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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변화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 첫째,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지향하는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기

준은 현행 보험사 중심의 국내 보험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기준의 제시는 유사보험을 포

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험시장 진입자들의 보험활동 정보를 그 외형

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얻어내고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현안보고서의 논의는 국

내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모두에게 중요한 검토과제이다 . 따라서 보

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이는 향후

일반산업은 물론 타 금융과 보험의 유사한 점들과 상이한 점들을

보다 명확히 해줌으로써 현안보고서의 나머지 대안들을 둘러싼 다

양한 논쟁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

대를 제공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재보험을 비롯한 현행 보험회계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만, 현행 국내 회계기준의 체계가 각 금융권역별 체제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기준의 정립은 은행,

증권 등 각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 보

험계약만의 단선적인 접근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

둘째, 현안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산-부채방식과 보험부채

의 공정가치 측정은 이론적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

방식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국제기준의 제정은 그 실무상의

난점을 극복하거나 최소한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차선의 대안들

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향후 국내

보험회계의 개선방향은 국제기준의 기본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국내 보험회계의 세부적인 검토사항들은 제

Ⅱ장과 제Ⅲ장의 현안보고서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면서 언급한

국내 보험회계의 현황들을 제시한 것들로서 갈음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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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대 재무보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공

시(Disclosure)이며, 금융부문에서는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어 감독관련 공시사항들과 함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관계 정립과 상호보완성 증대

현안보고서의 논의는 일반재무보고와 감독보고간 간격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

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무회계기준 이외에 감독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각 나라별 보험회계의 보고체계는 (1) 감독당국 제출용과 일반

재무보고용이라는 두 가지의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형태, (2) 일반재무

보고를 기반으로 하여 감독규정에서 인식된 단점을 보완하고자 부속서

류를 제공하는 형태, (3)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의 회계기준을 개발하여

감독당국용과 일반재무보고용 모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4)

감독회계규정이 보험사의 정부에 대한 재무보고를 정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다.156)

국내 보험회계는 과거 (4)의 형태에서 1998년 이후 형식상으로는

(1)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행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감독회계와 재무회계라는 각기 다른 정보제공목적을 지닌 두 개의

기준으로 하나의 재무보고를 작성하는 어정쩡한 형태를 취하고 있

다 . 하나의 기준이 온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다 .

일반재무회계기준인 준칙은 재보험관련 회계처리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 일부분을 감독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감독규정은 미국의 일반회계기준을 모델로 하는 준칙의 골격을 그

156) IASC(1999), para.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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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등 감독당국의 정보니즈를 제대

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 감독회계와 일반회

계간 관계정립은 국내 보험회계체제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

안이다 .

현안보고서의 논의는 이러한 국내 보험회계의 체제개선에 상당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현안보고서에서도 감독당국이 일반 목

적의 재무제표에 근거를 두고 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단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으며,157) 현안보

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방식과 각국 감

독당국이 행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Cash Flow Testing)이나 자본적

정성(Capital Adequacy)분석158) 등이 유사한 가정들을 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159)

사실, 감독당국이 현재정보를 가지고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려는

노력은 기존 회계시스템 내에서의 대차대조표 정보의 한계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안보고

서의 대차대조표중심 회계가 어느 정도 감독당국의 니드에 부응하

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물론 자본을 얼마

157) IASC(1999), para.146.
158) 자본적정성분석은 1980년대 현금흐름분석이 자본관점과 연계되면서

발전된 개념이며, 이와 유사한 분석으로 EU에서는 탄성분석

(Resilience Test)을 시행하고 있다 . 장이규(2000), Buck(200 1).
159) Buck은 각국의 대차조표의 특성을 지급능력측정방식과 비교하고 있는

데, 그에 따르면, 역사적 원가와 발행년도(Lock-in) 방식에 근거한 대

차대조표 체계를 유지해 온 미국은 현재정보를 반영한 기초율을 적용

한 현금흐름분석(Cash Flow Testing)을 통해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위

험기준자본금(RBC)방식을 통해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이미 기초율 갱신에 따른 부채측정 등 시장가치중심의 대차대

조표를 구성해 온 EU에서는 EU식 지급능력제도를 적용해왔다 . 이런

까닭에 미국은 C1~C4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EU는 C1 일부

와 C3가 반영되고 있으므로 지급여력측정에서는 C1, C2, C4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비교하고 있다. Buck(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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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유하고 있나(Does)? 라는 중립적 정보제공을 지향하고 있는 국

제기준의 재무회계와 자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Should)?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감독회계와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보고서의 제정방향은 감독회계에 있어서

도 일반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원천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가져오

리라 예상된다 . 따라서 국내 보험회계가 감독회계와 재무회계의 이

원체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보고체계에 있어서는 재무보고로 단일

화하고 감독회계의 니드는 정산표 등을 이용하는 (2)의 형태를 취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행 2년여에 불과한 국

내 보험회계체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

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먼저, 준칙 및 감독회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계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 이를 통해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에서부터 재무제표 양식 등에 대한 부분적인 미비점들을 보

완·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감독부문에서는 법령정비와 함께 최근 도입된 표준책임준

비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산적정성분석제도의 도입 등

으로 현행 보험부채의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

이는 미국이나 EU와 달리 대차대조표의 불안정성을 보정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는 국내 보험회계에 적절한 부채평가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보험부채의 평가에 따른 현장경험의 축적, 수리적 검

증, 필요 데이터의 개발 등을 통해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지향하는

바를 보다 용이하게 구현할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보험회계기준의 제정은 금융회계 및 현재가치프로젝

트와 별개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을

7 1



수용하는데 있어서 관련 산업, 전문인들의 협력은 보험산업 발전의

풍부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 또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데 사용

된 재무데이터의 적정성을 회계사가 감사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부

채 평가의 적정성을 계리인이 확인하는 등의 전문인들간의 상호 유

기적인 역할 설정도 보험회계기준의 효과적 시행과 양질의 보험정

보를 공유하고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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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기존 보험회계관행과 새로운 국제기준(안) 비교160)

주요 쟁점

( )은 DSOP 기준
이연-매칭(DM)

자산-부채방식(AL) 잠정안

기업고유가치1) 공정가치

목 적(2.2)
수익과 비용을 이

연하여 매칭시킴
공정가치와 동일

보험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

보험부채 측정(3.1)
다양-흔히 과거의

거래누적 (소급법)
기업고유가치 공정가치

자산-부채 측정연계

- 손해 (3.2)
- 생명:1) 투자형

2) 기타

- 없음

1) 연계

2) 실무상 흔함

공정가치와 동일

- 없음

1) 연계

2) 없음
3 )

보험사의 금융자산

측정

실무상 통상적으로

공정가치와 원가기

준의 혼용

IAS 39에서는

- 거래, 중도매각가

능증권은 공정가치

- 만기보유증권, 대

출채권 등은 상

각원가로

새로운 금융회계

기준서에서 요구할

경우, 모든 금융자

산은 공정가치로

손해보험 부채(4.1)
- IBNR 포함

- 예상사고처리비용

- 미경과보험료이연

- 미소멸리스크준비금

- 대재해준비금(4.10)

-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보험료결손가능)
- 가능

공정가치와 동일

- 있음

- 있음

- 없음(미소멸리스크)

- 있음(미소멸부분

예상보험금현가)
- 없음

4 )

전통적 생명보험

부채측정의 근거

(4.1)

부채는 미래현금흐

름에 근거하며, 추

정은 보험계약시점

이나 현재시점에서

공정가치와 동일

미래현금흐름의 현

재 추정에 근거

생명보험 부채계정

- 현금가치하한

(4.1)

실무상 다양

- 계정잔액과 크거

나 작을수도

공정가치와 동일

- 미래현금흐름에 기

초.. 계정잔액보

다 작을 수도5 )

주 : 1) 현안보고서의 비공정가치를 초안은 기업고유가치로 대체하여 제시 .

2) 현안보고서에서는 내재가치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초안에서는 배제.

3) 미래투자수익의 반영 여부에 대해 초안에서는 배제 .

4) 현안보고서의 다수의견을 초안에서 기준으로 채택 .

5) 현안보고서에서는 현금가치하한을 제시했으나 초안에서는 배제 .

160) 현안보고서 및 기준서초안의 내용을 반영. IASB(200 1), 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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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은 DSOP 기준
이연-매칭(DM)

잠정안

기업고유가치 공정가치

미래갱신계약의

현금흐름 반영(4.2)
- 계약자가 선택권

을 가진 경우

- 계약자가 선택권

이 없는 경우

- 가능

- 없음

공정가치와 동일

- 반영

- 없음

투자수익과 부채측정

(4.3)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일반적으로 없음

- 흔히 있음
공정가치와 동일 - 일반적 없음

가정(기초율)
(4.4)

1) Lock-in
2) 장기추세

3) 감독규정

4) 현 최선추정치

5) 1)~4) 일부조합

공정가치와 동일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영향을 미

칠 모든 미래사건

의 최선 추정치(법
제와 실효율 포함)

누구의 기초율

(4.4)

실무상 보험사 자체의

기초율

보험사 자체의 기

초율로서 실제 포

트폴리오의 특성에

근거

시장의 기초율로서

실제 포트폴리오의

특성에 근거.
실무에서는 시장기초

율과 다르다는 증거가

없는 한 보험사 자체

의 기초율

고려 대상 현금흐름

(4.4)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부채를 청산하면

서 일어나는 현금흐름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부채를 청산하면

서 일어나는 현금흐

름

보고일에 가상의

부채이전 가격을

반영. 직접적인 시

장가격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정상적으

로 보험부채를 청산

하면서 일어날 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추

정할 수 있음.

다른 시장참가자가

얻을 수 없는 기업

고유의 현금흐름을

측정에 반영?
(4.4)

실무상 통상적으로

반영

반영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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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은 DSOP 기준
이연-매칭(DM)

잠정안

기업고유가치 공정가치

비용수준(4.4)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험사의 비용수준

보험사 자체의 비

용수준이지만 비현

실적 가정은 수용

하지 않음

보험사 자체의 비

용전략을 실효율

가정과 일치하게

반영하나, 그 비용

수준은 시장기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시장기초율(예를

들면, 이자율)
(4.4)

실무상 다양 공정가치와 동일

현재 시장가격 및

다른 시장추출 데

이터와 일관성이

있어야

비시장기초율(예를

들면, 사망률)
(4.4)

내부 추정치 내부 추정치

내부 추정치를 사

용하나 이와 상반

되는 데이터가 시

장참가자들의 기초

율과 다르지 않아

야 함

부채측정에

신용평가 반영(4.8)
- 계약초기

- 계약이후 변동

- 보험료에 암묵적

으로 반영

- 반영 않음

- 반영 않음

- 반영 않음

- 개념적으로 반영,
실무상으로는 추

가 조사 필요. 규

제를 받고 있는

보험사에는 중요

하지 않을 수도

- 〃

부채측정에

반영되는 리스크

(5.1)

통상적 반영

공정가치에 반영되는

리스크인 시장가치마

진과 다를 수도 있음

시장가치마진 반영

보험사가 미래현금

흐름의 리스크프로

필을 평가하지만

시장의 리스크선호

를 이용하여 가격

을 설정한 시장가

치마진(5.3)

시장가치마진 반영

시장이 미래현금흐

름의 리스크프로필

을 시장이 평가하

고 시장의 리스크

선호를 이용하여

가격을 설정한 시

장가치마진(5.3)

보험계약의 옵션과

이율보장 등을

측정하는데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 (5.6)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음

공정가치와 동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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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은 DSOP 기준
이연-매칭(DM)

잠정안

기업고유가치 공정가치

신계약비(4.11)

일반적으로 이연하

며, 손실인식기준

(Loss Recognition
Test)에 따름

공정가치와 동일 이연하지 않음

현재가치의 적용

(4.1)

- 손해보험:
현재 적용 않음

- 생명보험:
적용

공정가치와 동일 적용

할인율

(6.1)

흔히 부채를 뒷받

침하는 실제 또는

명목상 자산의 장

기예상수익에 근거

공정가치와 동일

무위험율, 현금흐

름에 리스크가 감

안되지 않은 경우

조정(단, 투자연계

형은 자산수익률

적용)

보험료수익

(13.4)
수익으로 인식,
미경과분은 이연

공정가치와 동일

모든 보험료, 보험

금 및 부채의 초기

측정시 비용부분의

기대현재가치 (즉 ,
확률로 가중평균한

가치). 따라서 계약

시점의 순손익 인

식에 영향을 미침

보험금/급부 비용

(13.4)

보험 부보 사건의

발생시 인식된 추

정치.
보험료결손시에는

추가적으로 인식된

금액

보유계약 유지비

(13.4)

발생시 인식 .
보험료결손시 인식

되는 금액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음

장기계약의 순이익

(13.4)

사전에 정해진 패

턴에 따라 발생 .
실적치와 기초율

및 추정치간의 조

정에 있어서는 실

무적으로 다양

공정가치와 동일

일부 손익은 계약

시점에 발생.
나머지는 리스크

소멸 및 예상 실적

치와 실제 실적치

의 차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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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쟁점

( )은 DSOP 기준
이연-매칭(DM)

잠정안

기업고유가치 공정가치

보험사

(금융)투자자산의

순장부가액

(Carrying Amount)의
변동

(13.4)

일반적으로 손익계

산서(I/S)에서 즉시

인식

IAS 39에 따라,
- 파생상품을 포함

한 거래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즉시 인식

- 중도매각가능 자

산의 공정가치변

동은 기업의 선

택; 손익계산서

에서 즉시 인식

하거나, 자본계

정(국내 자본조

정)으로 이연후

처분시 인식

- 만기보유 자산,
대출채권, 미수

채권 및 공정가

치 측정불가 금

융자산의 상각원

가 변동은 손익

계산서에서 즉시

인식

향후 새로운 금융

회계기준서에서 요

구할 경우 손익계

산서에서 즉시 인

식

보험사

고정자산(Property)
의 순장부가액

(13.4)

일반적으로 손익계

산서(I/S)에서 즉시

인식

공정가치와 동일

- IAS 40에 따르

면, 투자부동산

의 공정가치 변

동은 손익계산서

에서 즉시 인식

- IAS 16에 따라

업 무 용 ( o w n e r
occupied)부동산

의 재평가는 감

가상각액을 손익

계산서에서 인식

하고 재평가차액

은 재평가적립금

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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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 보험회계와 국제기준(안) 비교16 1)

국내 보험회계(준칙) 국제회계기준(현안보고서) 비 고

1) 보험계약의 정의: 없음

<준칙 2-1>
보험이란 ··· 이러한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칭

이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
① 보험계약자는 가능성 있는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에 앞

서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

하거나 예탁한다 .
②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시점이나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

- IASC(1999), para.25.1.
보험계약이란 보험사 일방이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보험리스크(insurance
risk)를 받아들여 미래의 불확정

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이다. 여기서 사건이란 특정 이

자율 등의 변화만을 수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보험계약에

서 보험리스

크의 이전이

없는 계약은

정의에서 배

제

2) 보험계약의 종류: 장·단기

<준칙 3.라>
단기보험 : 장기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

<준칙 3.다>
장기보험계약이라 함은 ···

(1) 보험기간 중, 보험기간

종료시 또는 해지시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2)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보험료기간별 보험료가 2개 이상

의 보험료기간에 걸쳐 평준적

으로 산정되어 보험료 기간별

보험료와 보험료 기간별 위험률

이 비례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

<준칙 3-2>
···다만, 보험료기간별

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 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는 보험계약 중

보험기간 종료시 또는 해지시

등의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의경우··장기계약으로

- IASC(1999), para.84.
실무위원회는 재무보고 목적으

로 다음과 같은 구분을 제안한

다:
1) 보험사가 12개월 이하의 기

간동안 요율을 설정할 수 있는

보험이라면 재무보고 목적상

손해보험으로 분류한다 .
2) 보험사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요율을 설정할 수 있

는 보험이라면 재무보고 목적

상 생명보험으로 분류한다.

* IASC는 생

명보험과 손

해보험의 회

계처리모형을

현안보고서에

서는 구분하

고 있으나 기

준 서 초 안 은

단일회계모형

으로 변경.
IASC(2000),

IASB(2001).

16 1) 오기원(2000)의 [부록]을 참조하여 수정 작성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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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내 보험회계(준칙) 국제회계기준(현안보고서) 비 고

3) 수익의 인식: 이연-매칭

<준칙 20>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

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

한다 . 다만, ···

<준칙 20-1>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

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 에는 회

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

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준칙 20-3>
전기납이라 함은 보험료총액을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

다.

- IASC(1999), pars.316-317.
316. 실무위원회는 자산-부채 방

식이 이연-매칭 방식보다 IASC
의 개념서와 IAS 37(준비금 및

우발채무와 우발자산) 등 최근의

기준서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

므로 보험사는 미경과보험료와

보험료결손 준비금이 아니라 미

소멸리스크 준비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미소멸리스크 준비금은 미

래의 추정 보험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미소멸리스크 준비금

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

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할

환급금(refunds)의 추정치도 포함

한다. (소주제 7.9)에서는 준비금

을 현재가치로 측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317. 실무위원회는 이득을 보험

계약 판매시에 인식하지 못하도

록 금지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위원회는 기존

관행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해 유

보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잠정적

으로 (소주제 6.6)에서 보험부채

의 측정에서는 시장에 능숙한 자

발적 거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

지는 공정거래에서의 가격산정이

라면 반영되었을 리스크가 반영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

한 결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1) 계약 초기에 처음으로 측정된

부채는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작을 수 있다.
2)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

한 마진은 보험사가 처음에 인수

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 현안보고서

1. 보험부채

의 측정 자체

를 중시하여

기존의 이연-
매 칭 ( D M ) 방

식 대신 자산

- 부채 (A L ) 방

식을 채택하

고 이에 따라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

할 것을 제시

2. 공정거래

에서 반영되

는 정도의 시

장 가 치 마 진 (
안 전 할 증 ) 에

따른 수익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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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계(준칙) 국제회계기준(현안보고서) 비 고

4) 책임준비금: 미지급보험금

<준칙 15>
가 .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 . 3)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

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

정금액을 말한다. 지급보증에 대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대차대

조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

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28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준

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준칙 15-3> 사고처리비용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이나 중재등 보험사고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을 가

산한다 .
<준칙 15-4> 지급보증 지급준비금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

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

험계약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의 발

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경

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
즉, 대지급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

등급의 하락, 수익성 악화등 주채

무자의 부실화의 징후가 발생하

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준비

금을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

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

한 회계처리방법이다.

- IASC(1999), para.296,368,339,370
296. 실무위원회는 보험사가 미

지급보험금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본다 . 보험사의 미지급보

험금부채는 보고된 보험금,
IBNR, 사고처리비용을 포함한다.
이들 금액들은 IAS 37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 실무위원회는

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에 따른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사고처리비

용은 보험사가 관련 보험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예상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368. 실무위원회는 현재가치를

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채를 측정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개념서가

강조하는 적정하고 의사결정에

유익한 정보와 일치하고 있다고

본다. 1개월 이내에 지급할 보험

금은 그 경제적 부담이 유사한

금액으로서 향후 2년 내에 지급

할 보험금보다 크다 . 현재가치의

사용으로 재무제표는 이들 2가지

보험금을 구별해주는 정보를 제

공한다 . ···실무위원회는 손

해보험의 보험금 부채가 이와 유

사한 측정에서 면제될 어떤 근거

도 찾지 못했다 .
370. 실무위원회는···추정 현

금흐름이 그 리스크를 반영하는

정도까지는 할인율이 무위험이자

율(risk-free rate)이어야 한다. 추

정 현금흐름이 리스크를 반영하

지 않는 정도까지는 할인율이 위

험조정이자율(risk-adjusted rate)이
어야 한다. ··· .
339. 실무위원회는 보험사가 추

정 회수액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

초 보험금부채와 일치되는 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 손해보험부

채에 대해서

도 현재가치

를 적용.

* 국내 감독

회계의 책임

준비금은 규

정제114조 (생
보) 제122조
(손보), 세칙

제83조, 제86
조(손보)

* 오기원(2000)
은 준비금 을

회계용어인

채무 로 변경

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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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준비금: 보험료적립금

<준칙 15>
나. 재보험계약으로 ···

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

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

익배당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

금 등으로 한다 .
1)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

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보험계약

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

조표일 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

다. (장래법 적용)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

연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

한 보험료중 차기 이후의 기간

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6) 재보험료적립금은 ···

<준칙 15-2> 과거법 적용

<준칙 15-5>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일할 또는 월할을 기준으

로 계산한다. 다만, ···보험

기간이 다양한 경우에는 평균보

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준칙 15-1> 기초율 고정적용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시점에서

적용가능한 예정이익율, 예정사

망률(생존율), 예정손해율, 예정

상해율, 예정해약율, 예정사업비

율등 기타 많은 가정을 적용하

여 계산된다. 이러한 가정들은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계속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IASC(1999), para.427, 370.
427. 문단 425의 잠정결론을 적

용하는 데에는 보험사가 소급법

(예금법)을 적용한 금액과 전진

법(급부법)을 적용한 금액을 비

교해야 한다. 이 방식을 실행하

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생략) : 현금가치하한의 적용

2) 보험계약자 급부법의 금액은

예상 거수보험료의 현재가치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예상 지급금

의 현재가치, 계약관리 지급, 보

험사고처리비용을 차감한 것이

다 . (소주제 6.6)에서 언급한 실

무위원회의 잠정결론과 일치하도

록 그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쓰인

가정들은 시장참가자들이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떠맡는 대가로 요구

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리스크 조정이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기에 현재가

치는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
3) (소주제 6.7)에 언급된 실무위

원회의 잠정결론과 일치하도록

추정치의 변화, 시장여건의 변화,
예정금액과 다른 당기 경험치는

부채를 제로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하고

그 변화의 효과는 손익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 (Fresh-Start Approach)
370. (생략) : 무위험이자율과 위

험조정이자율

* 영업보험료

방식의 전진

법을 적용하

고,
매기 기초율

을 갱신하여

부채추정.

* 감독회계의

기초율적용은

규정제115조 ,
세칙제78조,
손보의 보험

료적립금제84
조

* 오기원(2000)
은 준비금 을

회계용어인

채무 로 변경

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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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위험준비금: 손해보험

<준칙 18>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비상위

험준비금 과목으로 하여 매기

계속적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일

정규모이상의 보험금지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위험준

비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6) 계약자배당

<준칙 15> 부채(책임준비금) 계상

4)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령이

나 약관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

(이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율차배당 등)에 충당할 목

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

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외의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

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7) 계약자지분조정

<준칙 17> 지분조정 항목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공익사업출연기금,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

가손실을 말한다 .
<준칙 17-1> 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

<준칙 17-2> 재평가관련

공익사업출연기금은 자산재평가

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공익사

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준칙 17-3> 유가증권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

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27다
및 27사 의 규정에 의한 투자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

가증권평가손실 중 계약자지분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IASC(1999), para.357, 461.
357. 실무위원회의 다수결 의견

은 대재해와 안정화 준비금이 개

념서와 IAS 37의 정의에 부합되

지 않는다고 본다 . 그러나 소수

의견은 이들 준비금이 정의에 부

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

이 논의에는 대재해 및 안정화

준비금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와 빈도는 낮으나 심

도는 높은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우연한 변동행태를 보이는 보험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최

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

의도 포함된다.
461. 실무위원회의 견해는 다음

과 같다:
1) 미할당 잉여금은 부채로 분류

한다. 다만 보험사가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적, 의제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보험계약자에게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할 의무가 대차대조

표일 현재 없는 경우

(2) 법적, 의제적으로 의무는 있

지만 그 의무를 신뢰할 정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나머지 미할당 잉여금은 주주

지분으로 분류한다 . 만일 그 지

분이 또는 지분 중 얼마의 금액

이 소유주에게로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

면 보험사는 주주의 해당 잉여금

에 대한 배분에 제한을 두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 현안보고서

는 대재해 및

안정화준비금

에 대해서 부

채의 성격을

충족하느냐에

대해서 입장

을 유보하고,
계약자배당에

대해서도 대

차 대 조 표 일

현재 명확한

배당이 결정

되지 않은 것

은 자본계정

으로 할 것을

제안; 기준서

초 안 에 서 는

대재해 안정

화준비금 배

제

* 감독회계:
계약자배당

산출 및 적립

규정 제114조

제116-117조 ,
제119조(생보)
제123-124조 (
손보)
세 칙 제 7 6 조 ,
77조, 80조,
82조
재평가적립금

에 대해서는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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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계약비

<준칙 31> 신계약비 이연

가 .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

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계약의 유지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최대

7년 이내).
나 . ···평준보험료방식임에

도 부가보험료는 평준식부가보

험료가 아니어서 보험료에서 차

지하는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균

등하지 않고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 장기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

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다 .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신계

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

리한다.
<준칙 31-1> 부리 배제

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

나 신계약비의 회수는 보험기간

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

확히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기

위해서는 신계약비지출액을 매

기 예정이자율로 부리하여 보험

료가 회수될 때 보험료중 신계

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례하

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계약비 지출액은 부리

하지 않고 이연하여 계약의 유

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

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준칙 31-2> 기타자산으로 계상,
예정율초과 당기비용 처리

<준칙 31-3> 신계약비 상각

- IASC(1999), para.334.
실무위원회는 신계약비를 비용으

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할 때

이연 신계약비의 측정에 대해 상

술할 필요가 없다.

* 감독회계:
신 계 약 비 의

이연은

규정 제107조

83



국내 보험회계(준칙) 국제회계기준(현안보고서) 비 고

9) 보험료결손

<준칙 16> 보험결손의 처리

가 .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회

계연도말 현재의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현

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

상됨으로써 보험료결손(보험료

적립금 기말잔액이 미래의 보험

금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이 발

생하는 경우 보험료결손에 상당

하는 금액만큼 신계약비를 추가

적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
나 . 보험료결손이 신계약비 추

가상각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

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

배당안정화준비금을 보험료적립

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자이익배

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

화준비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보험료적

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다 .
<준칙 16-1> 예정이율관련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중

은행이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중 최저이자율로 한

다.
<준칙 16-2> 측정단위

보험료결손은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다.

- IASC(1999), para.561.
실무위원회는 어떤 국가들이 포

괄적인 공정가치모형을 보험의

재무보고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 모른다. 그러나 공정가치측정

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공정가치

접근법과 기존 회계관행간의 차

이에 대한 일부 보편적인 경험사

항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다. 최소한 공

정가치 측정체계와 불일치하고

있는 현행 관행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

보험료결손금(premium deficiency)
을 따로 측정하는 것은(소주제

6.3. 참조) 공정가치모형에서는

불필요하다 . 왜냐하면 다른 자산

과 부채는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로 손

실을 인식·측정하는 것은 필요

가 없다 .

* 부채의 매

기 재측정을

수 행 하 므 로

보험료결손의

개념이 필요

하지 않음.

* 국내 보험

회계의 경우

부채 측정단

위에 대한 언

급은 없으나

보험료결손조

항을 통해서

유사계약군으

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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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보험: 재보험 정의 부재

<준칙 15>
나 .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

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

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6) 재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

표일 이전에 발생한 장기보험계

약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

에 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

대조표일 후에 회수될 재보험료

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준칙 22-1> 재보험 수익

보험료수익에는 원보험과 재보

험계약으로 인한 보험료등으로

한다 .
<준칙 23> 재보험 비용

가 . 영업비용은 주된 영업활동

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

로 ···재보험료적립금전입액,
··재보험료 비용,···신계약

비상각비등으로 한다 .
나 . 보험료적립금전입액, ··

재보험료적립금전입액등의 합계

액을 책임준비금전입액의 과목

으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 IASC(1999), para.503, 512, 498.
503. IAS 32와 IAS 37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실무위원회는 재보

험사로부터 받을 금액과 관련 부

채를 상계하는 근거에 대해 알지

못한다 .
512. ···현 단계에서 실무위

원회는 장부상 제거는 계약에 명

시된 의무가 해제되거나 취소되

었을 경우에만 적절하다고 본다 .
달리 말하면, 장부상 제거는 채

무면제(novation) 또는 인수재보

험(assumption)일 경우에 적절하

며 보상재보험에 대해서는 적절

하지 않다.
498. 실무위원회는 자산-부채방

식을 (소주제 10.2 재보험손익)에
대해서도 선호한다. 앞에서 논의

한 이득의 이연은 개념서의 부채

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따

라서 그 이득은 즉시 인식되어야

한다.

* 국내 보험

회계의 재보

험에 대한 정

의 및 손익기

준이 불명확

하고, 모든

재보험거래를

사실상 보험

계약자에 대

한 원수보험

사의 채무면

제를 수반하

는 양도거래

로 보고 있으

나 요건을 분

명히 할 필요

가 있음.

* 감독회계

세칙 제75조
별지1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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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분계정

<준칙 33>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

한 자산과 부채는 각각 구분계

정자산 및 구분계정부채의 과목

으로 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대조

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 IASC(1999), pars.672-673, 783-784.
672. 실무위원회는 보험사가 보

험계약자와 주주 모두의 지분으

로 구성된 경우 단일보고실체로

서 단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본다 . 보험감독당국이 보

험계약자 자산의 이용에 대해 가

하고 있는 제약이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서로 다른 군의 자산과

부채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충

분히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다.
673. 비록 보험계약자의 지분과

주주지분이 하나의 보고실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지분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필요

는 있다 . (소주제 18.4)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783. 실무위원회는 보험계약자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실무에서 가능하다면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본다(실현가능성은 각국

마다 상이할 것이다). ···주

석형태로 별도 공시하는 것은 영

국의 일부 보험사의 일부 자산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기금의 자

산이 보험계약자와 주주간에 어

떻게 배분될 것인가가 불확실할

경우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별도

공시는 보험계약자 기금과 주주

기금간 현금흐름에도 필요할 것

이다.
784.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위

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보험계

약자에게 지급할 급부가 그 자산

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경우 실무

위원회는 이들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 현금흐름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에 별도로 표시할 것을 제

안한다 .

* 국내 보험

회계의 준칙

에서는 분리

계 정 ( 특 별 계

정)을 구분계

정으로, 감독

회 계 에 서 는

특별계정으로

칭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

이 필요.

* 감독회계의

특별계정은

자산운용관련

제91-94조,
보험회계관련

제112, 120조
제125-131조
세칙의

제32조(퇴직)
제32-2(변액)
제81, 82조

제88, 8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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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석공시

<준칙 32>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대출채권의 잔존기간별 내역

3)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

의 내역과 금액

4)구상채권의 산정 근거

5)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의 세

부내역 및 각각의 변동내역

(기초잔액, 추가적립액, 지급

액, 기말잔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보증보험의 종류별 보증금액,

지급준비금의 변동내역, 적립

기준

7)보험종류별 출재보험거래 내

역

8)보험종류별 비상위험준비금

의 변동내역, 적립기준, 사용

기준

9)보험종류별 보험료수익(개인,
단체, 원보험료, 재보험료)

10)보험종류별 신계약비의 지

출액, 당기비용처리액, 이연

액, 당기의 상각액

11)사업비 내역

12)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

용

13)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

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에

중요한 사항

- IASC(1999), pars.836-888.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다음과 같

이 보험계약과 관련 공시사항들

을 논의하고 있음.
836.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을 언급한다:
1) IAS 32와 IAS 39의 금융상품

에 대한 공시를 보험계약에도 확

장할 것인가

2) IAS 37의 준비금 공시요건을

보험계약에 확장할 것인가

3) 보험사는 보험금 진전(claims
development)을 공시하여야 하는

가

4) 지급능력을 재무제표에 공시

할 것인가

5) IAS 14는 보험사의 사업부문

별 보고에 대한 충분한 지침인가

6)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

를 강제할 것인가

7) 민감도에대한 공시를 할 것

인가

* 감독회계의

경우, 재무제

표의 주석공

시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는 않음.

* 오기원(2000)
은 감독기준

과의 차이 대

비표 등의 필

요성과 재무

제표 서식의

단순화를 제

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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